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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이 경제 ·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4차 산업 

혁명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천기술 및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직무발명은 새로운 기술과 우수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주된 원천으로, 국내 특허의 약 80%가 직무발명에 

의해 출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무발명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직무발명 관련 분쟁도 빈발하고 

있어서, 효과적인 직무발명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원하는 기업 또는 제도 운영에 애로사항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직무발명 보상 및 제도운영 실적이 뛰어난 기업은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문화 정착 및 효과적인 직무발명 관리 지원을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원정책에 더하여 직무발명과 관련된 분쟁정보를 제공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무발명 판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례집에는 지난 2015년 직무발명 판례집 발간 이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의 판례를 정리하여 최근 직무발명 소송동향 및 판례경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많은 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에서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여 우수한 발명성과를 창출하고, 안정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 판례집이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년 12월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박 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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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업원 등의 직무에 관한 발명

1. 종업원이 특허발명의 발명자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례 1 

 기초 사항

       

사 건 명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6나1615(특허법원 2017. 8. 11 선고)
결    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
원    고 종업원
피    고 사용자
권    리 특허 제10-1356197호 외 2건
법 조 문

 사건 정리

1. 제1 특허발명(원고는 B, C, X과 함께 공동 발명자로 기재)
(1) 피고 회사의 oooo 개발팀 소속 B는 2007. 4. 4. 같은 팀의 C, D, E와 성능시험 
4팀의 F, G, H 등과 함께 연비관련 경제운전 알림기능 개발 검토 회의를 진행하였고, 
그 회의에서 B는 자동변속기 개발업무의 주관부서인 성능시험 4팀에 연비 관련 
기능 구현 가능성과 상세 방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함. 
(2) B는 2007. 6. 29. 같은 팀의 C, 성능시험 4팀의 원고와 관련 회의를 진행하였고, 
2007. 8. 29.에도 같은 팀의 C, 성능시험 4팀의 원고와 관련 회의를 진행하였음.
(3) 원고는 2007. 4. 4.의 첫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2007. 4. 20.경부터 경제
운전 알림기능 개발 업무에 관여하여, 2007. 4. 26.에는 관련 업무보고서를 작성함.
(4) 원고는 2007. 5. 8과 2007. 5. 9에 oooo 개발팀과 관련 회의를 하였으며, 그 
회의에서 발진/정속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었고, 2007. 5. 10. 관련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였음.
(5) 그 후 원고는 실 주행 실험을 통하여 실 연비 개선효과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 
(6) B는 2007. 4. 26.경 자동변속기 변속패턴(맵)을 이용하여 운전자가 연비효율이 
좋은 주행 영역 내에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발명제안서를 작성하여, 
2007. 5. 9.경 피고 회사의 사내 전산시스템에 자동변속기 변속패턴(맵)에서 연비 
효율이 좋은 영역을 목표 경제주행 영역으로 정의하고 운전자의 현재 주행상태와 목표 
경제주행 영역이 비교되도록 디스플레이 상에 표시되도록 하는 내용의 발명제안서를 
등록함.
(7) B는 위와 같은 발명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원고와 여러 차례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함으로써 원고로부터 자동변속기 변속패턴(맵)의 이론에 관한 배경지식을 
획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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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관련 법리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의미하므로(특허법 
제2조 제1항), 발명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새로 착상하여 표현한 
사람 또는 실현가능한 기술적 수단을 새로 착상한 사람을 의미한다.
한편,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
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ㆍ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ㆍ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2. 제2 특허발명(원고 단독 발명자로 기재)
(1) 피고는 2005년경부터 도요타, 혼다 등 일본 경쟁회사의 차량에 적용된 발전제어 
로직을 분석하고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왔고, 그 결과물의 하나로 
2005. 7. 4. 일본차, ALTERNATOR 발전제어 현황보고서가 작성되었음. 
(2) 원고는 혼다 CRV 차량의 역설계 결과를 기초로 혼다 CRV 차량의 발전 제어 
로직을 BH 차량(BH 차량 이란 피고 회사에서 개발 단계에 있는 차량에 대하여 임시로 
붙인 이름의 하나로서, BH 차량에는 1세대 제네시스 차량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임.)에 적용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고, 원고의 부하 직원인 성능시험 4팀의 X는 
2006. 11. 6. BH 가변제어 알터네이터 로직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보고서
에는 혼다 CRV 차량의 발전제어를 BH 차량에 실제 적용하여 그 성능을 시험한 결과가 
포함되어 있음.  

3. 제3 특허발명(원고 단독 발명자로 기재)
(1) 피고 회사의 성능시험 4팀은 2004년경부터 미국 델파이 오토모티브 시스템스
(Delphi Automotive Systems, 이하 델파이)에 용역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엔진 
회전수 상승제어에 관한 로직을 연구, 개발을 진행함.
(2) 성능시험 4팀 소속 L은 2006. 1. 2. TMS 용역 개발(델파이) 중도금 지급 검토 
보고를 작성한 바 있는데, 위 보고서에는 그 말미에 첨부서류로 이 사건 제3 특허
발명의 핵심 구성이 그대로 포함된 아래 Engine speed up control for coast 
lock up(감속 직결에서의 엔진회전수 상승제어)이라는 제목의 개념도가 제출됨.

 원고 주장
피고가 제1 특허발명, 제2 특허발명 및 제3 특허발명의 취득할 수 있도록,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으므로, 제1 특허발명, 제2 특허발명 및 제3 특허발명의 
발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원고는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지만,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어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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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ㆍ부가ㆍ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ㆍ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
또한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
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1. 제1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1) 2007. 4. 초부터 경제운전 알림기능 개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 것은 B이고, B가 
2007. 5. 9. 작성한 발명제안서는 이 사건 제1 특허발명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B가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2) 또한, 원고가 2007. 5. 9. 작성한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원고는 단순히 oooo에 차량 
주행 상태에 대한 연비 소모 Zone의 기준이 자동변속기 변속패턴(맵)과 연관된다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정도로 보일 뿐이고, 더 나아가 위 업무보고서의 존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비록 원고가 B에게 자동변속기 변속패턴(맵)에 대한 배경 이론을 설명해 주어 그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배경 이론은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에게는 자명한 내용에 불과하고, 굳이 원고가 아니더라도 B 
스스로 자동변속기 관련 서적을 참고하거나 다른 자동변속기 전문가로부터 손쉽게 획득
할 수 있는 기초 지식에 불과하다. 
(4) B가 2007. 5. 9. 사내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발명제안서에 이미 제1 특허발명의 대
부분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은 B가 위 발명
제안서를 등록할 무렵 이미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완성 이후에 원고가 실 주행 실험을 통해 실 연비 개선효과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완성된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에 대하여 
실험이나 검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따름이지, 이를 가리켜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제2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1) 제2 특허발명의 핵심 구성은 충전 제어과정, 방전 제어과정 및 목표 충전상태 제어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차량의 발전 제어 로직 부분이고,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제2 특허
발명 중 청구항 1, 8에 위와 같은 핵심 구성이 구현되어 있다. 
(2) X의 위 2006. 11. 6.자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혼다 CRV 차량의 발전 제어 로직도 
충전제어, 발전제어 및 On/Off 제어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는 이 사건 제2 특허
발명의 핵심 구성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은 혼다 CRV 발전 
제어 로직을 역설계한 결과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어서, 원고가 위 역설계 결과를 
기초로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발명제안서를 제출하였다고 해서, 원고를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을 착상한 진정한 발명자로 볼 수는 없다.

3. 제3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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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 특허발명은 자동 변속기 차량의 연비 향상을 목적으로 엔진 회전수를 터빈 
회전수까지 상승시켜 직결 감속을 쉽게 하기 위한 엔진 회전수 상승제어 로직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제3 특허발명 중 청구항 1의 핵심 구성은 엔진 회전수의 상승 요구가 
있으면 먼저 목표 엔진 회전수를 상승시켜 터빈 회전수와 일정 범위 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목표 엔진 회전수의 상승에 따라 엔진 회전수가 상승하게 되어 터빈 회전수에 
근접하게 되고 일정 시간동안 유지되면 직결 감속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2) 성능시험 4팀 소속 L은 2006. 1. 2. TMS 용역 개발(델파이) 중도금 지급 검토 보
고를 작성한 바 있는데, 위 보고서에는 그 말미에 첨부서류로 이 사건 제3 특허발명의 
핵심 구성이 그대로 포함된 아래 Engine speed up control for coast lock up(감속 
직결에서의 엔진회전수 상승제어)이라는 제목의 개념도가 첨부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제3 특허발명은 2006. 1. 2. L이 위 보고서를 작성하였을 무렵 이미 완성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후인 2006. 9. 14. 위 업무를 담당하던 성능시험 
4팀에서 근무하게 된 원고가 이 사건 제3 특허발명을 착상한 진정한 발명자로 보기는 
어렵다. 

 

 판례 해설

1. 제1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단순히 기본적인 아이디어 
또는 배경기술을 제공한 정도에 그치므로, 원고를 진정한 발명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

2. 제2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기존 출시된 타사 제품을 역설계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어서, 원고를 제2 
특허발명을 착상한 진정한 발명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

3. 제3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이미 완성된 상태에 있는 발명에 대해 보조를 한 정도에 불과하여, 원고를 제3 특허
발명을 착상한 진정한 발명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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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관련 법리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 한 발명
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발명자(공동발명자를 포함한 다)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한 경우 또는 자금ㆍ

2. 종업원이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례 2 

 기초 사항

       

사 건 명 손해배상(지)
사건번호 2014나12203판결(서울고법 2015.11.27선고)
결    과 항소 일부 인용
원    고 종업원
피    고 사용자
권    리 특허 제10-846619호외 1건
법 조 문

 사건 정리
(1) 피고 회사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박××관은 퇴사 후 곧바로 피고 회사와 동종의 
기계를 제조ㆍ판매하는 c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회사를 그만둔 후 
곧바로 c 회사에 입사함.
(2)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한 발명에 대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특허 등록이 이루어짐. 

 원고 주장
(1) 피고 회사가 2006년 2월경부터 2007년경까지 OOO 주식회사에 납품할 '슬롯다이 
코팅장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피고 희사의 설계를 총괄하였던 원고 단독으로 
발명한 것인데,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는 특허발명에 대하여 원고 몰래 발명자를 
자신으로 하여 특허등록을 마쳤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에 해당하며, 원고는 
발명에 기여한 바가 없어 공동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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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ㆍ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ㆍ부가ㆍ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ㆍ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

1. 원고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간의 공동발명 인정
원고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동으로 이 사건 특허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는 2005. 10. 10.부터 2007. 12. 24.까지 피고 회사에 설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코팅장치 설계도 제작과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당시 피고 회사는 코팅장치 분야에 
오랜 기간 종사해 온 피고 대표이사의 코팅장치 설계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기술을 상당히 축적하고 있었고, 피고 대표이사는 2003. 12. 30.ㆍ경부터 '슬롯다이 
코팅장치'의 도면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이 가지고 있던 이와 같은 
기술과 도면 등을 기본 틀로 하여 거래처의 주문과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한 보다 세부적인 
기술의 설계 및 개발을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② 한편, 피고 회사는 2006. 1.경부터 OOO(제3 회사)와 '슬롯다이 코팅장치' 제작 관련 
업무협의를 해오다가, 2006. 4ㆍ경 OOO에 'coating machine'을 설계ㆍ제작하여 
2006. 9. 30.까지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이 사건 각 기술적 사상은 피고 대표이사가 2003. 12. 30.경부터 보유해 온 '슬롯다이 
코팅장치 도면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다만 「캡 조절 수단」은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OOO와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회의 과정에서 협의하기 이전까지는 
'슬롯다이 코팅장치'에 적용된 적이 없다.
④ 피고 대표이사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2006. 2.부터 2007. 6.경까지 
슬롯다이 기술을 개발ㆍ연구하였고, 연구개발비 2억 원가량을 소요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⑤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관련 형사사건과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된 기술정보들에는 이 사건 ①, ②, ③ 기술적 사상과 관련된 기술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 발명은 원고 혼자가 아니라,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기술
정보들을 창작한 사람과 공동으로 발명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인력 
구조로 볼 때, 피고 회사에서 원고 이외에 위와 같은 기술정보들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은 코팅장치 설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피고 대표이사로 보인다.

 

 판례 해설
원고가 단독 발명을 주장하였지만, 제3 회사와의 업무 진행 상황 및 피고회사의 인력 
구조를 볼 때 원고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간의 공동발명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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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명자 주장하는 내면 의사에 원고가 실질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의 사실상 역할과 기여도를 고려하여 공유자로 받아들일만한 의사가 있는지 여부
(1)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발명한 사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당초 소외인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를 제공하였고, 그 후 2001. 2. 25. 
A사와 피고 회사 사이의 ‘비소화합물을 이용한 항암제 개발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개발약정’이라 한다) 체결을 주선함으로써 이 사건 특허권 등 이 사건 개발약정에 따른 

3. 묵시적으로 특허를 받을 권리가 양도되어, 공동출원한 경우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니라도 등록된 특허권의 공유지분을 가지는

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례 3 

  기초 사항

       

사 건 명 특허권 공유 확인 등
사건번호 2013다77591(대법원 2015.07.23 선고)
결    과 파기 환송
원    고 종업원
피    고 사용자
권    리
법 조 문 특허법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사건 정리
(1) 직무발명의 완성에 기여한 피고회사의 연구원인 원고는 자신이 발명자임을 
주장함.
(2) 원고의 주장의 내면의사에는 원고가 규범적으로 평가되는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의 사실상의 역할과 기여도를 고려하면 특허권 공유자로 받아
들일만한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지 여부.

  원고 주장
(1) 원고는 소송과정에서 발명자임을 주장하였지만, 발명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는 
원고가 특허권 공유자로 받아들일만한 의사가 포함되어 있어 공유지분을 가진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연구개발성과 일체를 피고회사에 종속시키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는 발명자에 
해당하더라도 공유지분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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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연구 성과 및 특허 가능한 발명 일체를 피고 회사의 
자산으로 귀속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개발약정이 체결된 
후에는 연구감시자 및 피고 회사의 책임자로서 소외인의 연구개발 과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실험연구를 보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원고의 역할과 기여도 및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관계, 이 사건 특허출원의 경위 등과 
함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기술개발에 관여한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발명자로 볼 
것인지는 규범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당사자들이 경험에 의하여 알고 있는 사실관계의 
문제가 아닌 점, ②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개발에 관여한 원고가 스스로를 
발명자라고 주장하는 내면의 의사에는, 자신이 규범적으로 평가되는 발명자에 해당하여 
특허법상 인정되는 권리를 당연히 가지고 있다는 취지만이 아니라 자신의 사실상의 
역할과 기여도를 고려할 때 적어도 그 특허권을 공유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취지도 포함
되어 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③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인에 포함시킨 피고 회사 내면의 의사에도 마찬가지로 원고가 규범적으로 평가되는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원고의 사실상의 역할과 기여도를 고려하면 
특허권 공유자로 받아들일 만하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인 소외인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피고 회사가 그 출원인에 원고를 포함시킴으로써 원고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 지분을 양도하여 장차 취득할 특허권을 공유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출원 당시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자신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온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판례 해설
자신이 발명자임을 주장하는 피고회사의 연구원인 원고의 내면의사는 원고가 규범
적으로 평가되는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의 사실상의 역할과 
기여도를 고려하면 특허권 공유자로 받아들일만한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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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특허절차에서 발명자 선언서를 제출한 사유로 공동발명자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이 사건 직무발명의 발명 당시 피고 회사의 공정개발팀중 원고와 X발명자가 속한 
파트는 구성원이 8인으로 소규모 팀이었고, 원고가 부서장 이었던 사실, 원고는 X발명
자가 도쿄에서 발표한 LEG 공정에 관한 논문의 공저자 중의 한 사람이고, 피고가 

4. 미국 특허절차에서 발명자 선언서를 제출한 사유로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례 4 

 기초 사항

       

사 건 명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사건번호 2017가합500551(서울중앙지법2018.10.26선고)
결    과 일부 인용
원    고 종업원
피    고 사용자
권    리
법 조 문

 사건 정리
(1) 원고는 2003.4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2007년경 피고회사 반도체연구소의 공정
개발팀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2014.8 퇴사하였음. 당시 공정개발팀은 VNAND 
플래시 메모리를 비롯하여 다양한 제품 연구를 담당함.

 원고 주장
(1) X발명자가 반도체 학회에 참석해 알게 된 도시바 회사 연구원들의 논문에 적힌 
기술에 대해 원고에게 그 기술과 LEG 공정의 접목에 관한 의견을 구하였고, 원고는 
X에게 도시바 논문에 제시된 3D NAND 소자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점 및 양산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양산을 가능케 할, 절연층과 희생층의 반복 적층체의 몰드 구조물과 
선택적 식각(etching)을 이용하는 공정을 설명하여 그러한 착상을 토대로 발명 
신고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직무발명의 공동발명자에 해당
한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원고는 이사건 직무발명의 착상이나 구체화과정에 기여한 것이 없고, X발명자의 
부서장이자 결재권자인 원고의 공동발명자 기재 요구를 X발명자가 거절할 수 없기에 
기재하였을 뿐, X발명자의 단독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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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경 발표한 3D VNAND에 관한 논문에도 원고가 공저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지분율은 X발명자가 70%, 원고 30%로 신고 되었고, 피고는 
그 지분율에 맞추어 X발명자 및 원고에게 출원보상금을 지급한 사실, 발명자에 관한 
선언서가 허위인 경우 거절, 무효사유가 될 정도로 엄격한 미국 특허절차에서 피고는 
여러 차례 미국 특허청에 앞서 본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을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한 
미국 특허발명에 관하여 원고도 발명자라는 선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사건 직무발명의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판례 해설
피고가 여러 차례 미국 특허 절차에서 원고 또한 발명자에 해당한다는 발명자 선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원고는 국내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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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관련 법리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의미하므로(특허
법 제2조 제1호), 발명자는 당연히 위와 같은 기술적 사상을 창작한 사람을 뜻한다.      
한편,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5. 발명자는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하는지 여부를 

제시한 사례

     판례 5 

 기초 사항

       

사 건 명 직무발명보상금
사건번호 2013가합517131(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선고)
결    과 일부 인용
원    고 종업원
피    고 사용자
권    리 특허 제10-1230664호
법 조 문

 사건 정리
(1) 피고는 국내외에서 온열마사지기 등의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0. 7.경 피고의 기술연구소 부소장으로 입사하여 2010. 9.경부터 연구소장으로 근무
하다가 2012. 11.경 퇴직함.
(2) 피고는 2010년 초순경부터 기술개발에 착수하여, 2011. 7. 12. 의료기기 제조
허가를 받아 2011년 하순경부터 제품을 판매함.

 원고 주장
(1) 원고는 피고회사에 재직하면서 공동발명자로서 제품에 적용된 발명을 완성하였
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원고는 공동발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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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공동발명자
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1. 이사건 제1, 5, 9 발명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기능의 구현(특히 이 사건 제 2 발명)에 관하여 원고의 입사 전에 이미 피고 
회사가 척추스캐닝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일부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 제4, 5, 13, 19호 증의 각 기재, 증인 B, C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래 공동발명자들과 함께 사용자의 척추
스캐닝 데이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곳(peak) 이 척추 뼈 10번과 24번임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 척추관절에 관한 표준데이터와 위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척추 길이 및 주요 척추관절의 위치를 판단하는 척추 정보생성모듈을 완성한 사실, 
온구기의 기울어짐 또는 밀림 현상 등으로 인해 위 2곳의 peak가 정확히 측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작전류의 변화량을 토대로 척추 길이 및 주요 척추관절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척추정보생성모듈(이 사건 제5, 9 발명 관련)을 완성함으로써 이 사건 
제1, 5, 9 발명을 완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

 

 판례 해설
원고는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로서 공동발명자에 해당하여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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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관련 법리
(1)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6. 공동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례 6 

 기초 사항

       

사 건 명 직무발명보상금
사건번호 2013가합535238(서울중앙지법 2014.9.18. 선고)
결    과 청구기각
원    고 종업원
피    고 사용자
권    리 특허 제10-633395호 외 1건
법 조 문 발명진흥법 제15조

 사건 정리
(1) 피고는 여러 판매자와 일반수요자들을 인터넷 공간상에서 연결하여 주는 인터넷 
쇼핑사업인 오픈마켓(open market)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2) 원고는 2003. 10. 6. 피고 회사에 산업기능요원(병역특례)으로 입사한 후 승진
하여 2011. 3. 1. 퇴사할 때까지 피고 회사의 서비스 기획에 관한 업무를 담당
(3) 피고는 제1 발명과 제3 발명에 대해 특허 등록 받음.

 원고 주장
(1)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 중 공동으로 발명한 제1 발명, 제3 발명에 대해 직무
발명을 수행함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원고는 피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받은 직무발명보상이 적절함을 
인정하고, 차후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 형사상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는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에 관한 부제소합의 내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포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함.
(2) 원고는 이 사건 제1, 3발명의 발명자가 아니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제1, 3발명의 
발명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3발명은 출원 전 공지된 기술에 불과하여 피고가 
그로부터 독점적인 이익을 얻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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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공동발명자
에 해당한다.
(2) 특허출원 시 실제로 발명자가 아님에도 같은 연구팀의 팀원들을 공동발명자로 기재
하는 경우가 많고, 발명자 기재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심사관 또한 
이를 심사하지 아니하여 특허출원 시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발명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직무발명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는 특허출원서 발명자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체적·객관적으로 정하여져야 하고, 발명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1. 제1발명에 관하여
원고는 제1 발명에 대하여 명세서를 수정하였다는 근거 및 다이어리에 기재된 일정, 특허
공보에 발명자로 등재된 점, 직무발명에 관한 크레딧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제 1 
발명의 발명자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제1 발명의 구체적 
착상을 제시 부가하는 등 제1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으며, 
피고 회사가 원고 입사 전부터 '판매자 미니샵'에 관한 기획을 진행하고 운영하고 있었던 
점, 원고의 '판매자 미니샵'의 구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아 원고를 제1 발명의 발명자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제3 발명에 관하여
제3 발명에 대한 발명자 노트는 발명 완성 이전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제3 
발명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크레딧은 데이터 정리 업무를 담당한 대가일 뿐, 
원고가 제3 발명의 공동발명자로 인정 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례 해설
발명의 구체적 착상을 제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발명 
과정에서 지급받은 대가로 인해 공동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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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제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례 7 

 기초 사항

       

사 건 명 업무상 배임
사건번호 2014노71(서울동부지법 2014.08.28. 선고)
결    과 항소 기각
원    고 검사
피    고 종업원
권    리
법 조 문 발명진흥법 제2조

 사건 정리
(1) 피해자 회사의 소프트웨어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종업원의 직무발명으로서 종업원에게 그 권리가 귀속되며, 부품공급사
들에게 제공한 공개용 자료들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원고 주장
(1) 종업원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였으며, 설사 직무발명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영업 비밀임에는 변하지 않고, 부품 공급사에게 제공한 ppt 또한 공개
에도 불구하고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서 종업원에게는 부정사용 목적이 있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운용소프트웨어는 하나의 감시체계사업마다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설계·개발해야 
하는 것으로 구성품 공급사들이 제공하는 공개용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수준의 것에 
불과한 일회성 작업이고, 피해자 회사가 자신의 운용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 한다)를 특허출원함으로써 비밀성과 비밀관리의사 역시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함.
(2) 설사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피고인의 
직무발명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그 권리가 귀속되고, 피해자 회사에게 그 권리가 
승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함.
(3) 피해자 회사의 감시 장비 제안 설명서와 사용자 운용 매뉴얼 등은 피해자 회사가 
과거 입찰하면서 제출한 일회성 ppt 자료이거나, 사용예정자 내지 관심 고객 등이 
요청하면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제공하는 자료들로서, 그 대부분의 내용은 
부품공급사들이 제공한 공개용 자료들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영업용 주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함.
(4) 피고인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 등 피해자 회사의 자료를 자신의 이동저장장치에 
저장하고 있다가 단순히 삭제하지 않은 것일 뿐 이를 무단 반출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사용할 의도가 없었고, 우연한 기회에 이를 활용하였을 뿐으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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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들인 시간과 인력, 비용, 그로 인해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경쟁상 우위,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장비 개발과 관련
하여 유지한 보안조치의 정도, 그리고 2010. 3.경 특허출원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바로 공개되지는 않는 점(특허법 제64조, 제216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2. 직무발명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맡았던 업무의 내용,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이후 피해자 회사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제작에 들인 시간·노력·비용, 피해자 회사가 특허출원 신청한 프로그램의 개발자가 
다른 사람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실제 발명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3. 영업상 주요한 자신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제안 설명서나 사용자 운용매뉴얼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자료라고는 하지만 피해자 회사의 
주 고객은 방위 사업 청으로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시피 위자료에 실려 있는 사진 및 그림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운용소프트웨어 제작이 
가능한 점과 이를 통한 경쟁상의 이익을 고려한다면, 위 제안 설명서와 사용자 운용 
매뉴얼 역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할 것 이라고 판시함.

4. 불법영득의사 내지 부정사용의사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소프트웨어 개발을 총괄한 점, 그밖에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 개발에 쏟은 시간, 노력, 비용, 피고인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함에 
있어 불법영득의사 내지 부정사용의사는 충분히 추단된다고 판시함.

에게는 불법영득의사 또는 부정사용 목적이 없다고 주장함. 

 

 판례 해설
직무발명이더라도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개된 자산이더라도 회사의 
주요한 영업상 자산에 해당할 수 있어 부정사용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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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이 실질적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여 발명진흥법 

제10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례 8 

 기초 사항

       

사 건 명 업무상 배임
사건번호 2013고단1965(창원지법 2014.12.19 선고)
결    과 청구 인용
원    고 사용자
피    고 종업원
권    리

법 조 문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3항, 제5항, 제11조의2 제1항 제6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20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제6의2호, 제13조 제1항, 중소기업기술

혁신촉진법 제10조, 제31조 제1항 제5호,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사업운영요령 제31조, 제36조 제1항 제11호, 제1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사건 정리
(1)  피고인은 2010. 10. 8.경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재직 중 취득한 각종 
업무관련 자료를 피해자 회사의 이익과 충돌되는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컴퓨터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기술 개발 관련 도면자료를 피해자 회사 밖으로 유출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2010. 10. 27. 피고인을 발명자로 하여 위 밸브 관련 3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2011. 9. 9.부터 2011. 11. 18.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oooo를 특허권자로 하여 위 
3건의 특허등록을 함.

 원고 주장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에는 직무발명에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밸브 관련 3건의 특허는 피고인의 직무발명에 해당하므로 발명진흥법 제10조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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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관련 3건의 특허는 이 사건 밸브 개발사업의 유·무형적 결과물을 이용한 것이고 
피해자 회사에서 이 사건 밸브 개발 사업을 실제 담당한 사람은 A을 총괄책임자로 
하여 B,C,D,E등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밸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
이사로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연구자들을 관리하며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아이디어 가운데 실용성이 있는 것을 선택한 정도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밸브 
개발사업 관련 유·무형적 결과물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발명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에 대해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연구결과물의 상업적 이용을 장려하고 기술을 확산시킴으로써 기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의 귀속에 관해서는 위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와 주관연구기관 등이 체결한 협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되고 위 관련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발명자인 종업원 등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귀속된다는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국가 연구 개발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아서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 해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에 대해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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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인 ooo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발명의 공동
발명자임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에 재직하는 동안 직무발명인 이 사건 발명을 
완성하여 그에 관하여 특허등록을 받을 권리를 피고에게 승계해 주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9. 직무에 관한 발명의 승계여부를 판단한 판례

     판례 9 

 기초 사항

       

사 건 명 직무발명 보상금
사건번호 2013가합92632(서울중앙지법 2015.2.6.선고)
결    과 일부 인용
원    고 종업원
피    고 사용자
권    리 특허 제10-0457975호 외 6건
법 조 문

 사건 정리
(1) 원고는 2000년 피고회사의 연구개발팀 팀장으로 입사하여 2007.11월 퇴사함.
(2) 피고는 2001.3~2009.1까지 7건의 발명에 대한 특허 등록함.

 원고 주장
(1) 원고는 피고회사에 재직하면서 공동발명자로서 발명을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의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원고는 기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관리/감독만을 수행하였을 뿐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판례 해설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는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에 해당하므로 보상금 청구권을 가진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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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관련 법리
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디자인이 직무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디자인을 창작하여야 하고 성질상 그와 
같이 창작한 디자인이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여야 하는데, 위 법조에서 말하는 
‘사용자’란 타인을 선임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하고 그 지휘, 감독을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하여

나.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1. 사용자의 의미를 제시한 판례

    판례 10 

 기초 사항

       

사 건 명 디자인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14카합81041(서울중앙지법 2015.5.29.선고)
결    과 일부 인용
원    고 채권자
피    고 채권자와 동업하는 채무자
권    리 디자인 제30-0731219호
법 조 문 발명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10조제1항

 사건 정리
(1) 채권자는 채무자와 동업을 하기로 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창작하였으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배제한 채 단독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형상의 완성품인 채무자 실시제품 1, 2와 위 완성품의 구성요소로서 상호 
교환하여 조립 가능한 안경 부품으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품인 채무자 실시제품 3, 4, 5를 생산, 판매함

 원고 주장
(1) 단순한 동업 계약만으로는 사용자와 종업원 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직무발명이 
아니라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공동사업을 위하여 창작된 것으로서, 
이는 직무발명으로서 채무자가 법정 실시권을 가진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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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상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에 
관하여 어떠한 지휘, 감독을 하였다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자는 장래에 채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계약 체결에 앞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창작하였으나 금형 제작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실제 동업계약의 체결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판례 해설
단순한 동업 계약 체결만으로는 사용자와 종업원 관계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함.



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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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용자등의 권리 및 의무

가. 무상의 법정 실시권 인정여부

나. 예약승계에 따른 권리귀속여부

다. 출원 유보 시 보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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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주요 판례 번호 Page

가. 무상의 법정 

실시권 인정여부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해 외국에서 특허권을 취

득한 경우, 대한민국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지 

여부 및 사용자가 무상의 법정 실시권을 가지는

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12다4763 판례 11 27

특약 계약을 통한 발명의 경우, 직무발명으로서 

법정실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13가합7678 판례 12 30

나. 예약승계에 따른 

권리귀속여부

발명완성사실 통지일로부터 4개월 동안 특허를 

받을 권리의 귀속에 대해 판단한 사례
2014가합565830 판례 13 31

예약승계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이중 양도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14나56708 판례 14 33

피고와 원고 간의 발명약정이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의 범위 내에서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한 사

례

2011다77313, 

2011다77320

(병합)

판례 15 35

다. 출원 유보 시 

보상의무

직무발명에 대한 고의적인 관리 소홀로 출원 포

기 또는 취하 간주된 경우,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11가합8564 판례 16 37

Ⅱ. 사용자등의 권리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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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상의 법정 실시권 인정여부

1.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해 외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지 여부 및 사용자가 무상의 법정 

실시권을 가지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례 11 

 기초 사항

       

사 건 명 영업방해금지
사건번호 2012다4763(대법원 2015.1.15선고)
결    과 상고 기각
원    고 사용자
피    고 종업원
권    리 특허 제10-662620호 외 1건
법 조 문 발명진흥법 제10조

 사건 정리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영업방해금지청구의 선결문제로서, 피고가 원고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완성되어 대한민국에서 등록한 특허권에 관한 직무발명에 기초하여 
외국에서 등록되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갑 회사가 통상 실시권을 취득
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전속관할법원.

 원고 주장
(1) 원고는 피고회사에 재직하면서 공동발명자로서 발명을 완성하였으므로, 종업원이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사용자는 무상의 법정 실시권을 취득
한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발명 및 고안 중 우리나라에서 등록한 특허권 및 실용
신안권의 우선권을 기초로 하여 외국에서 출원하여 등록되었거나 공개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대하여도 원고가 통상 실시권을 주장하면서 피고의 권리를 제한
하는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각 등록국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효력이 그 심판
대상이어서 각 등록 국에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외국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관한 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특허의 속지주의의 성격상 이 사건 발명 및 고안에 대한 원고의 
통상 실시권은 우리나라에서만 인정될 뿐, 캐나다 등 외국에서 출원 및 등록된 발명 
및 고안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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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업원이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사용자는 무상의 법정 실시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1)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이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 
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 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사건의 경우
피고가 직무발명을 완성한 곳이 대한민국이고, 원고 회사가 직무발명에 기초하여 외국에 
등록되는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통상 실시권을 가지는지는 특허권이나 실용
신안권의 성립이나 유·무효 등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등록 국이나 등록이 청구된 국가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도 아니하므로, 위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은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2) 사용자가 무상의 법정 실시권을 취득하는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준거법
직무발명에서 특허를 받을 권리의 귀속과 승계, 사용자의 통상 실시권의 취득 및 종업원의 
보상금청구권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고용관계를 기초로 한 권리의무 
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직무발명에 의하여 발생되는 권리의무는 비록 섭외적 법률
관계에 관한 것이라도 그 성질상 등록이 필요한 특허권의 성립이나 유·무효 또는 취소 
등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속지주의의 원칙이나 이에 기초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사법 제24조의 적용대상이라 할 수 없다. 직무발명에 대하여 각국
에서 특허를 받을 권리는 하나의 고용관계에 기초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회적 사실로 
평가되는 동일한 발명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며, 당사자들의 이익보호 및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직무발명으로부터 비롯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고용관계 준거법 국가의 법률에 
의한 통일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직무발명에 관한 섭외적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은 그 발생의 기초가 된 근로계약에 관한 준거법으로서 국제
사법 제28조 제1항, 제2항 등에 따라 정하여지는 법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사용자가 무상의 법정 실시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완성된 이 사건 직무발명에 기초
하여 외국에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등록받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에 대하여 구 
특허법 제39조 제1항 및 이를 준용하는 구 실용신안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통상 실시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지만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지식재산권에 관한 속지
주의나 직무발명에서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통상 실시권의 법적 성격 및 그 통상 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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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의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판례 해설
종업원이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사용자는 무상의 법정 실시권을 
취득하므로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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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회사가 발명진흥법 제10조에 의한 법정 실시권을 가지는지 여부
(1) 피고는 배연창기기의 개발 및 시공을 하는 사람으로서 원고 A회사와 그 경쟁관계에 
있던 C사를 오가며 일을 한 점에 비추어 원고 A회사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해왔다기
보다는 어느 정도 자유로운 지위에서 독립적으로 일을 하였고, 근로자와는 다른 형태의 
급부를 제공한 점, 산재보험 가입 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 A회사의 종업원 지위
에서 이 사건 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동종 업종에 있는 회사들에서 
일을 하면서 습득한 기술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장치를 발명하게 된 것으로 원고 A회사의 
직무와 관련하여서 이 사건 장치를 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특약 계약을 통한 발명의 경우, 직무발명으로서 법정실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례 12 

 기초 사항

       

사 건 명 특허권이전등록
사건번호 2013가합7678(서울남부지법 2014.6.13 선고)
결    과 청구 기각
원    고 사용자
피    고 종업원
권    리 특허 제10-1187938호
법 조 문 발명진흥법 제10조

 사건 정리
(1) 피고는 원고회사의 직원으로서, 이사건 장치에 대해 자신의 명의로 2012.2.6 
출원하여, 2012.9.26 특허 등록함.

 원고 주장
(1) 특약계약을 통한 발명의 경우,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상의 법정실시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피고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장치를 발명한 것이므로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따라서 사용자인 원고 회사는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특허에 관한 무상 실시권을 가진다고 주장함.

 

 판례 해설
고용계약이 아닌 일시적 특약계약의 경우,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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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약승계에 따른 권리귀속여부

1. 발명완성사실 통지일로부터 4개월 동안 특허를 받을 권리의 귀속에 

대해 판단한 사례

    판례 13 

 기초 사항

       

사 건 명 직무발명보상금
사건번호 2014가합565830(서울중앙지법 2015.9.24.선고)
결    과 청구 기각
원    고 종업원
피    고 사용자
권    리 특허 제10-0108517호
법 조 문 발명진흥법 제12조 내지 제15조 및 시행령 제7조

 사건 정리
(1) 원고는 1995. 4월경 피고 회사 1에 입사하여 전기분야 시운전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01년경 피고 회사 2으로 전직하여 근무하다가 2012. 5월경 퇴사함.
(2) 피고 회사 1의 직원인 A, B, C, D과 피고 회사 2의 직원인 원고, E는 피고 회사 
1과 피고 회사 2 사이에 체결된 정부기관연구과제협약에 따라 2005. 7월부터 
2009. 6월까지 공동으로 ‘ooo발전소 비상디젤발전기 시스템’ 국산화 기술을 개발함.
(3) 피고 회사 1, 회사 2은 위 기술을 별지 기재 특허발명으로 2009. 10. 29. 특허를 
출원하여 2011. 11. 14. 그 등록을 마쳤다. 피고 회사 1, 회사 2은 위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각 1/2 지분씩 보유하기로 약정함.

 원고 주장
(1) 이 사건 발명에 관한 연구개발시행계획서에는 ooo발전소 비상디젤발전기 설비
기준에 관한 국제규격에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원고가 위 규정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여 이 사건 발명을 완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발명 중 IEEE 
STD 387 규정에 관련된 부분은 직무발명이 아니라 원고의 고유한 발명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 회사 1, 회사 2이 제1, 2 계약으로 피고 oooo에 위 규정에 관련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발명에 관한 통상 실시권을 부여함으로써 원고의 위와 
같은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권리가 좌우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권리가 사용자
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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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관련 법리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시키도록 하는 근무규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할 의사를 종업원에 통지하면 종업원의 승낙을 묻지 않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만으로 승계의 효과가 발생하며, 만일 승계할 의사의 통지 없이 
4개월이 경과하면 사용자가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발명에 대한 권리가 종업원
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된다. 

1. 이 사건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1) 피고 회사 2의 지적재산권관리규정 제4조 제1항, 지적재산권관리지침 제6조 제1항은 
‘회사는 직무발명에 의한 지적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 회사 2의 종업원은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도 피고 회사 2에게 이를 통지한 
날로부터 피고 회사 2의 승계 결정 통지 없이 4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비로소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이고 그 전까지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의 귀속은 전적으로 피고 회사 2의 일방적 의사에 달려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 등 공동발명자들이 피고 회사 1, 회사 2에 이 사건 발명의 
완성 사실을 각 통지하였다는 사정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 1, 회사 2이 이 
사건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을 한 2009. 10. 29. 당시 피고 회사 1, 회사 2의 승계 포기 
간주로 인한 이 사건 발명에 관한 권리의 종업원 귀속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위 법령 규정에 의한 승계 포기 간주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으로서 이 사건 
발명에 관한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가 특허를 출원한 것은, 
위 법령 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 2이 보유하는 ‘이 사건 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할 권리’를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허출원에 앞서 원고 등에게 승계 결정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판례 해설
직무발명을 완성 사실을 통지한 경우, 사용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4개월 동안 특허를 
받을 권리의 귀속은 전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달려있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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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약 승계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이중 양도한 경우, 사용자

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례 14 

 기초 사항

       

사 건 명 특허출원인명의변경
사건번호 2014나56708(서울고등법원 2015.10.14.선고)
결    과 항소 일부 인용
원    고 사용자
피    고 종업원
권    리
법 조 문 발명진흥법 제2조, 제10조, 제15조, 제12조

 사건 정리
(1) 원고는 2007. 4. 30. 정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부품의 제조, 공급 등을 목적
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7년 10월경 소외 주식회사 X(이하 ‘피인수회사’라 한다)
으로부터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양수하고(이하 원고와 피인수회사 사이의 자산양도·
양수계약을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이라 한다), 정보통신기기용 부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인수회사의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고 있음.
(2) 피고 A는 화학공학 박사로 피인수회사의 최대주주였고, 2004. 11. 5.부터 
2007. 10. 29.까지 피인수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원고 회사 설립 이후 
2009. 10. 16.까지 원고 회사에서 등기이사로 재직함.(피고 A를 제외한 원고 회사의 
나머지 임원들은 모두 미국인으로 피고 A가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관리·경영함).
(3) 피고 B는 피인수회사의 주주로(지분 6.77%) 2004. 11. 5.부터 2007. 10. 29.까
지 피인수회사의 등기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 회사 설립 이후 2009. 9. 30.까지 
원고 회사에서 공장장으로 재직함.
(4) 피고 C는 2007년 11월경부터 원고 회사의 알루미늄 합금 개발과 관련한 성분
테스트, 물성분석 등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경험이 있던 사람으로 
2009. 3. 3. 특허청에 Q22 합금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 등록받음.

 원고 주장
(1) 예약 승계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이중 양도한 것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당하므로 
피고는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직무발명에 대해여 미리 권리를 승계하는 계약은 무효이므로, 예약승계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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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약 승계에 따른 권리 귀속
원고는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을 통하여 피고 A를 등기이사로, 피고 B를 공장장으로 고용
하면서, 위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회사에서 재직하는 기간 중 자신이 독자적으로 또는 
타인과 함께 개발한 모든 발명은 발명 즉시 원고 회사에 서면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그 
발명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원고 회사에 독점적ㆍ배타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발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Q22 합금에 대한 발명자 확정
Q22 합금은 피고 A, C가 그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함께 
구상하고, 발명의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한다는 공통의 인식 아래 합금 
발명의 완성에 유익한 공헌을 함으로써 완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발명 약정에 따른 권리 귀속
피고 A는 원고 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발명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A가 원고 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발명약정은 피고 A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미리 원고 회사에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
시키고자 하는 이른바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고, 또한 그 약정에 
따라 피고 A가 그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원고 회사에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볼 것이다.

4. 종업원이 사용자가 아닌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한 경우 불법행위 성립 여부
(1) 종업원 등은 사용자 등이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기까지는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한 채 사용자 등의 특허권 등 권리의 취득에 협력하여야 할 신임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종업원 등이 이러한 신임관계에 의한 협력의무에 위배하여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치도록 하였다면, 이는 사용자 등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판례 해설
예약 승계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사용자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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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와 원고 간의 발명약정이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의 범위내 

에서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례 15 

 기초 사항

       

사 건 명 특허출원인명의변경등
사건번호 2011다77313, 2011다77320(병합)(대법원 2014.11.13 선고)
결    과 일부 인용
원    고 사용자
피    고 종업원
권    리
법 조 문 발명진흥법 제2조, 제10조, 제15조

 사건 정리 
(1) 원고는 2007. 4. 30. 정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부품의 제조, 공급 등을 목적
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7년 10월경 소외 주식회사 oooo(이하 ‘피인수회사’라 
한다)으로부터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양수하고(이하 원고와 피인수회사 사이의 자산
양도·양수계약을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이라 한다), 정보통신기기용 부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인수회사의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고 있음.
(2) 피고 A는 화학공학 박사로 피인수회사의 최대주주였고, 2004. 11. 5.부터 
2007. 10. 29.까지 피인수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원고 회사 설립 이후 
2009. 10. 16.까지 원고 회사에서 등기이사로 재직함.(피고 ooo를 제외한 원고 회사의 
나머지 임원들은 모두 미국인으로 피고 A가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관리·경영함).
(3) 피고 B는 피인수회사의 주주로(지분 6.77%) 2004. 11. 5.부터 2007. 10. 29.까지 
피인수회사의 등기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 회사 설립 이후 2009. 9. 30.까지 원고 
회사에서 공장장으로 재직함.
(4) 피고 C는 2007년 11월경부터 원고 회사의 알루미늄 합금 개발과 관련한 성분
테스트, 물성분석 등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경험이 있던 사람으로 
2009. 3. 3. 특허청에 Q22 합금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 등록받음.

 원고 주장
(1) 원고는 직무발명에 해당하여, 피고가 발명완성사실을 알리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피고는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직무발명이더라도 예약승계는 무효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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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22 합금에 대한 발명자 확정
Q22 합금은 피고 B, C가 그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함께 
구상하고, 발명의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한다는 공통의 인식 아래 합금 
발명의 완성에 유익한 공헌을 함으로써 완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 A와 원고회사 간의 이사건 발명약정의 효력
피고 A가 원고 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발명약정은 피고 A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미리 
원고 회사에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고자 하는 이른바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고, 또한 그 약정에 따라 피고 A가 그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원고 회사에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볼 것이다.

3. 직무발명 해당 여부
(1) Q22 합금은 강도가 높으면서도 가벼운 특성이 필요한 휴대용 전자제품의 부품을 
제조하는 데 적합한 경량 고강도 다이캐스팅용 합금으로 개발된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휴대용 전자제품의 부품 제조에 적합한 경량 고강도 다이캐스팅용 
합금의 개발은 원고 회사의 업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 A는 정보통신기기용 
부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의 이사이자 원고 회사가 피인수회사를 
인수하던 무렵부터 이미 기존 상용합금보다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높은 합금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Q22 합금과 같이 휴대용 전자제품의 부품 제조에 적합한 
경량 고강도 다이캐스팅용 합금의 개발을 시도하여 완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Q22 합금 발명 중 피고 A의 기여 부분은 
원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피고 A의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손해배상책임
(1) 종업원 등은 사용자 등이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기까지는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한 채 사용자 등의 특허권 등 권리의 취득에 협력하여야 할 신임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종업원 등이 이러한 신임관계에 의한 협력의무에 위배하여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치도록 
하였다면, 이는 사용자 등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판례 해설
예약승계가 전부 무효는 아니고, 직무발명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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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건 발명이 과학적 정당성을 신뢰할 수 없는 하자가 있어 기술적 가치가 없는지 
여부
특허청이 매직기술에 대하여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하여 위 특허등록을 받아들인바, 
이 사건 각 발명에 대하여 기술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출원 유보 시 보상의무

1. 직무발명에 대한 고의적인 관리 소홀로 출원 포기 또는 취하간주 

된 경우,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례 16 

 기초 사항

       

사 건 명 손해배상
사건번호 2011가합8564판결(대전지방법원2014.6.12.선고)
결    과 일부 인용
원    고 사용자
피    고 종업원
권    리 특허 제10-0792583호 외 2건
법 조 문

 사건 정리
(1) 원고는 국가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연구지원을 종합적
으로 수행하고 성과를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임.
(1) 피고가 PCT 출원에 대하여 진입기한 내에 각국의 국내단계진입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PCT 출원에 기초가 된 발명에 관하여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손해가 발생하여, 피고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원고 주장
(1) 원고는 고의적으로 관리 소홀한 것이 아니며, 발명이 과학적 정당성을 신뢰할 
수 없는 기술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고의적인 관리 소홀로 출원 포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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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의적으로 출원특허를 취하하거나 등록된 특허를 포기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되는지 여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PCT 출원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없다는 점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모인 출원을 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였고, 이후 일부 출원에 
대해서는 일부 국가에 대한 국내단계진입 후 후속절차를 소홀히 하는 등으로 출원을 
포기하거나 취하간주 등의 상태에 있게 하였고, 나머지 일부 출원에 대하여는 진입기한 
내에 각 국의 국내단계진입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위 각 PCT 출원의 
기초가 된 발명에 관하여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
이어서, 피고 회사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 해설
일부 국가에 국내단계 진입 후 후속절차를 소홀히 한 것은 고의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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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종업원등의 권리 및 의무

가. 보상금 청구권의 발생

나. 정당한 보상금 산정 기준

다.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

라.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사례

마. 종업원의 비밀유지의무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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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주요 판례 번호 Page

가. 보상금 청구

권의 발생

발명자가 아니어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이 발생

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사례
2016나1615 판례 17 44

공동발명자로부터 양수한 지분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가부를 판단한 사례
2014가합565830 판례 18 46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또는 특허 받은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발명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14가단1361 판례 19 48

나. 정당한 보상

금 산정 기준

특허 받을 권리를 침해받아 특허등록에서 배제된 

공동발명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발명진흥법 제

15조에 의한 정당한 보상금 상당액에 해당여부를 

판단한 사례

2014나12203 판례 20 50

보상금 산정 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의미 2014다220347 판례 21 52

실시료율과 독점권 기여율이 보상금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13가합12788 판례 22 54

약 18억을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인정한 사례 2017가합500551 판례 23 56

보상금액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 2013가합92632 판례 24 59

발명자 기여율을 산정할 때, 특허출원 의뢰서에 

기재된 지분율에 구속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14나2051082 판례 25 62

사용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아 실시로 인한 

이익이 없는 경우를 판단한 사례
2014가합519929 판례 26 64

특허발명의 양도대금이 있는 경우, 양도대금을 

사용자가 얻은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

단한 사례

2013가합535177 판례 27 66

정당한 보상금 청구권의 산정 기준을 제시한 사례 2014다220347 판례 28 68

피고회사가 직무발명을 직접실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독점권 기여율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

부를 판단한 사례

2013가합9003 판례 29 70

특허발명으로 인해 경쟁회사의 실시를 금지하여 

피고제품의 매출증가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

다고 판단한 사례

2014가합105859 판례 30 72

직무발명이 완성품 일부에만 기여한 경우 기여율 

산정 방법 및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실시하지 않

더라도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13나34640 판례 31 74

Ⅲ. 종업원등의 권리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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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사유 개연성이 있는 경우 독점적 이익 및 독점권 

기여율 산정 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및 보상금 

청구권에 실효의 원칙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13나2016228 판례 32 76

다. 보상금 청구

권의 소멸

무효사유가 있는 직무발명인 경우, 특허권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여 직무

발명 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사례

2014다220347 판례 33 78

회사 내규에 따를 경우,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14다220347 판례 34 80

주식, 고액 연봉 및 통상의 3배에 이르는 퇴직금

으로 보상금 청구권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13가합92632 판례 35 82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승계한 

시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12가합70651 판례 36 83

제3자의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 실시 계약이 취소된 

경우, 통상 실시 계약에 따라 지급된 처분 보상금의 

반환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15가소321728 판례 37 85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법률상 장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14나2041931 판례 38 87

출원발명의 거절이 예상될 경우, 실시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11다43051 판례 39 89

무효사유가 보상금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및 관리규정에 보상금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법률상 장애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12나53644 판례 40 91

법률상 장애가 있을 때,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제시한 사례
2013가합92632 판례 41 93

라. 직무발명 보

상금 관련 사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판단한 

사례
2012구합4079 판례 42 95

보상금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시한 

사례
2014두15559 판례 43 97

연구 직원 인센티브와 마찬가지로, 발명자에 대한 

보상금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14누43 판례 44 99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성질에 따라 구별되는 

보상금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각 

판단한 사례

2014누36 판례 45 101

연구 장려금과 산정방법이 일부 유사한 직무발명

보상금 또한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

단한 사례

2012구합3257 판례 46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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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이 직무발명보상금이 아닌 연구 장려금에 

해당하여 소득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14누29 판례 47 105

마. 종업원의 비

밀유지의무

공동발명자로 하여도 피고회사의 영업비밀로 관

리되고 있다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피고회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사례

2014나12203 판례 48 108

예약승계와 관계없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13고정2124 판례 49 110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 및 영업비밀 여부에 

따른 업무상 배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15나473 판례 50 112

직무발명에 대한 예약승계를 위반하여 종업원 

명의로 출원한 경우, 사용자가 입은 손해가 없다거나 

그 손해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14노4036 판례 51 115

공무원이 발명기관의 장에게 완성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국가에 대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14노114 판례 52 117

스스로의 이익을 목적으로 회사 임직원이 경쟁

업체에 자료 유출한 경우에 관한 사례
2014도11876 판례 53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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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발생

1. 발명자가 아니어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사례

    판례 17 

 기초 사항

       

사 건 명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6나1615(특허법원 2017. 8. 11 선고)
결    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
원    고 종업원
피    고 사용자
권    리 특허 제10-1356197호 외 2건
법 조 문

     

 사건 정리
(1) 원고는 1992. 1. 13.부터 2008. 6. 23.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근무 
기간 중 1999. 7. 26.부터 2006. 9. 13.까지는 성능시험 2팀에서 배기시험개발 업무를, 
2006. 9. 14.부터 퇴직할 때까지는 성능시험 4팀에서 동력연비시험개발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음. 
(2) 원고는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에 대하여는 B, C와 함께 공동발명자로, 이 사건 
제2, 3 특허발명에 대하여는 단독 발명자로 각각 등재되어 있음.
(3) 피고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와 함께 이 사건 제1~3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하여 각각 특허등록을 받았다가, 2016. 5. 3. 이들 특허권 모두를 포기하여 각 그 
권리의 말소 등록됨.

 원고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직무발명들에 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후 스스로 실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였기에, 
보상금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원고는 이사건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어, 발명자가 아니므로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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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관련 법리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ㆍ부가ㆍ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ㆍ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종업원에 대해 사용자는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사건 제1 특허발명에 대해 원고가 발명자인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등록공보에 발명자 중 1인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2007. 4. 초부터 경제운전 알림기능 개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 것은 B이고, B이 2007. 
5. 9. 작성한 발명제안서는 이 사건 제1 특허발명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B이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라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2. 이사건 제2 특허발명에 대해 원고가 발명자인지 여부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은 혼다 CRV 발전 제어 로직을 역설계한 결과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어서, 원고가 위 역설계 결과를 기초로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발명
제안서를 제출하였다고 해서, 원고를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을 착상한 진정한 발명자로 볼 
수는 없다.

3. 이사건 제3 특허발명에 대해 원고가 발명자인지 여부
이 사건 제3 특허발명은 2006. 1. 2. L이 위 보고서를 작성하였을 무렵 이미 완성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후인 2006. 9. 14. 위 업무를 담당하던 성능시험 4팀에서 근무
하게 된 원고가 이 사건 제3 특허발명을 착상한 진정한 발명자로 보기는 어렵다. 

 판례 해설
원고는 특허발명의 발명자로 인정받지 못하였기에,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어 원고의 청구 및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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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지분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
원고가 피고 회사 2에 재직하는 동안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발명을 X 등과 공동
으로 완성하였고, 이 사건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중 원고와 X의 지분을 피고 회
사 2가 승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 2은 
원고에게 이 사건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X로부터 양수한 지분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
원고는 X로부터 이 사건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 중 동인의 지분을 양수하였다면서 
피고 회사 2는 원고에게 위 X의 지분에 관한 직무발명보상금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나, 한편 을 제2호 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 2의 기술

2. 공동발명자로부터 양수한 지분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가부를 판단한 사례

    판례 18 

 기초 사항

       

사 건 명 직무발명보상금
사건번호 2014가합565830(서울중앙지법 2015.9.24.선고)
결    과 청구 기각
원    고 종업원
피    고 사용자
권    리 특허 제10-0108517호
법 조 문 발명진흥법 제12조 내지 제15조 및 시행령 제7조

 사건 정리
(1) 원고가 피고 회사 2에 재직하는 동안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발명을 X 
등과 공동으로 완성하였고, 이 사건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중 원고와 X의 
지분을 피고 회사 2이 승계함.

 원고 주장
(1) 원고 자신의 지분뿐만 아니라, X로부터 양수한 지분에 대해서도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함. 

 피고 주장
(1) 발명의 완성에 따른 지분을 제외하고, 양수한 지분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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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규정 제26조 제1항이 ‘발명자는 발명의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통지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 또는 제3자 명의로 출원하거나 그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회사 2은 이 사건 발명에 관한 특허의 출원을 통하여 
이 사건 발명에 관한 권리의 승계를 결정하였으므로, X이 원고에게 이 사건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 중 자신의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 2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판례 해설
발명자 본인에 대한 지분에 기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는 인정되나, 공동발명자로
부터 양수한 지분에 기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는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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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관련 법리
(1) 발명진흥법 제15조 등은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또는 특허 받은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발명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례 19 

 기초 사항

       

사 건 명 직무발명보상금
사건번호 2014가단1361(울산지법 2015.3.13. 선고)
결    과 청구 기각
원    고 종업원
피    고 사용자
권    리
법 조 문 발명진흥법 제2조, 제10조, 제15조

 사건 정리
(1) 원고는 1979. 5. 1.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1990. 1.경부터 이 사건 생산 팀에서 
근무하다가 2004. 5. 31. 정년퇴직함.
(2) 피고 회사의 ‘직무발명보상규정(이하 이 사건 보상규정이라고 한다)’에서는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발명자의 권리를 
승계한 경우 기여 액의 일정비율을 보상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음.

 원고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생산 팀에서 근무하면서 일본에서 연수받은 내용 등을 참고하여 
2004. 2. 15.경 침전조의 적정운전을 위한 9가지 조건을 찾았고 그 조건을 토대로 
화학품의 최적투입량을 산출하였음. 이와 같은 조건과 최적투입량에 관한 공정의 
고안은 일종의 ‘발명’이라고 주장함.
(2) 피고 회사는 위 발명을 ‘실시’함으로써 2004. 2. 15.부터 2013. 12. 30.까지 가성
소다, 탄산칼슘, 염산, 염화바륨의 비용 및 케이크처리 비용 등 3,640,023,000원의 
원가를 절감함으로써 그 이익을 얻었으므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특허를 받은 발명이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금 
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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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명진흥법 제2, 10조 등 규정을 종합하면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이유로 발명
진흥법에 기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종업원 등이 주장하는 ‘발명’이 ‘출원
되어 특허를 받은 발명’이거나 적어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여야한다

1. 이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발명이 ‘특허를 받은 발명’이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갑 1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피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

 

 판례 해설
원고의 발명이 특허를 받은 발명이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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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관련 법리
공동발명자 중 일부가 다른 공동발명자를 배제한 채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등록을 마침
으로써 특허등록에서 배제된 공동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 특허
등록에서 배제된 공동발명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그 공동발명자가 발명진흥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을 수 있었던 정당한 보상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 정당한 보상금 산정 기준
「정당한 보상금 = 이 사건 특허 발명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얻을 이익 x 공동발명자인 

나. 정당한 보상금 산정기준

1. 특허 받을 권리를 침해받아 특허등록에서 배제된 공동발명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한 정당한 보상금 

상당액에 해당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례 20 

 기초 사항

       

사 건 명 손해배상(지)
사건번호 2014나12203판결(서울고법 2015.11.27선고)
결    과 항소 일부 인용
원    고 종업원
피    고 사용자
권    리 특허 제10-846619호외 1건
법 조 문

 사건 정리
(1)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한 발명에 대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특허 등록이 이루어짐. 
(2) 원고가 피고회사를 퇴사하면서 경쟁회사로 이직한 경우,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상당 금액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해 결정되는지 여부.

 원고 주장
(1) 원고는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므로,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원고는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고 단순한 보조자에 불과하여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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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기여율 x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완성에 대한 공동발명자들의 공헌도」

1. 피고 회사가 얻을 이익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그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가지므로, 앞서 본 구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에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라 함은 통상 
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배타적ㆍ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한다.
피고 회사가 얻을 이익 액(240,521,388원) = 피고 회사의 매출액(14,431,283,283원) * 
독점권 기여율(1/3) * 실시료 율(5%)

2. 원고의 기여율: 60%
특허 발명의 경위와 과정, 그 주요 기술적 사상, 원고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의 경력ㆍ
직책과 연구의 정도, 피고 회사의 인적 구성과 조직 체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완성에 대한 원고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의 
기여율은 각각 60%와 40%로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이 사건 특허 발명을 완성하는 실무
적인 작업을 발명의 전 과정에 걸쳐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기여율을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의 기여율보다 높게 본다).

3. 발명자 공헌도: 30%
이 사건 특허 발명은 피고 회사가 OOO와 체결한 '슬롯다이 코팅장치' 납품 계약을 이행
하는 과정에서 발명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인적, 물적 자원이 동원된 점, 
② 피고 회사는 OOO와의 계약 체결 이전에도 코팅장치를 개발ㆍ생산하여 왔고, 이러한 
과정에서 쌓인 노하우 및 축적된 기술이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완성에 기여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다만, ③ 이 사건 특허 발명이 도출될 당시에 원고와 피고회사의 대표
이사가 코팅장치 설계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인력이었던 점, ④ 이 사건 
특허 발명은 그 성격상 피고 회사의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의 지원이 필요해 보이지는 
않고 다른 종류의 발명과 비교할 때 코팅장치 설계에 전문성을 가진 원고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능력에 의존하는 면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 발명의 공동발명자인 원고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의 발명자 
공헌도 는 30%로 정함이 상당하다

 

 판례 해설
원고가 공동발명에 이르게 된 경위를 문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공동발명에 
공헌한 비율을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정당한 보상금액을 도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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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관련 법리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은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무
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그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가지므로, 위의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라 함은 통상 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

2. 보상금 산정 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의미

    판례 21 

 기초 사항

       

사 건 명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사건번호 2014다220347 판결(대법원2017.1.25선고)
결    과 상고 기각
원    고 종업원
피    고 사용자
권    리

법 조 문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9조 제1항(현행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참조), 제40조 제1

항(현행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참조), 제40조 제2항(현행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참조) [2] 구 특허법(2006. 3. 3. 법

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2항, 제40

조 제1항(현행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참조), 제40조 제2항

(현행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참조), 제133조 제1항

 사건 정리
(1) 원고가 피고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금을 
청구할 때,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의미.
(2) 피고가 직무발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고가 직무발명으로 인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

 원고 주장
(1) 원고는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직무발명에 대해 피고가 독점적, 배타적
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지므로,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사용자가 직무발명으로 인해 얻은 상당한 이익 액이 없거나 매우 적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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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한다.
(2) 여기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직무발명 자체에 의해 얻을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익·비용의 정산 이후에 남는 영업이익 등의 회계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비용의 정산 결과와 관계없이 직무발명 자체에 의한 이익이 있다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 있는 것이고, 또한 사용자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직무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직무발명 실시제품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기해 경쟁 회사로 하여금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매출이 증가하였다면, 그로 인한 이익을 직무발명에 의한 사용자의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이사건의 경우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구체적인 판단
(1) 현재 피고 제품은 입력된 문자키의 자릿수와 관계없이 다이얼정보를 검색한다는 점
에서, 검색 모드가 선택되면 다이얼정보를 먼저 이름을 기준으로 재배열한 후 입력된 
다이얼 키에 할당된 문자 중 하나를 첫 번째 문자로 가지는 이름의 다이얼정보를 검색
하여 표시하는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구성이나, 이를 전제로 다이얼 키가 입력될 때
마다 키 입력 횟수를 증가 카운트한 후 입력된 다이얼 키에 할당된 문자를 키 입력 카운트 
값 번째 문자로 가지는 이름의 다이얼정보를 검색하여 표시하는 이 사건 제2 특허발명
의 구성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을 현재 직접 실시하
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 제품은 이 사건 각 특허발명에 대하여 전화번
호의 검색 순서 또는 방법을 달리 적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특허발명 실시제품의 
수요 대체품으로 볼 수 있어서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특허권에 기하여 경쟁 회사로 
하여금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고 제품의 매출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
이 있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
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보상금 지급의무를 전부 면할 수는 없으나 이는 
독점권 기여율의 산정에서 고려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의 경쟁 회사들도 이 사건 각 특
허발명과 다른 독자적인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경쟁 회사들이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얻은 피고의 
이익이 전혀 없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그 액수는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

 

 판례 해설
(1)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직접 실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경쟁사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으로 인해 실시할 수 없었다면, 그로 인한 이익을 직무발명에 의한 사용자의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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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상금청구권의 발생 여부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 중 직무발명인 이 사건 각 발명을 완성한 후 이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고 회사에게 승계하였으므로,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보상금 산정
보상금 = 사용자가 얻을 이익(사용자의 매출액 × 직무발명의 기여도 × 실시료 율 × 독점권 

3. 실시료율과 독점권 기여율이 보상금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례 22 

 기초 사항

       

사 건 명 직무발명보상금
사건번호 2013가합12788(수원지법 2014.10.28 선고)
결    과 일부 인용
원    고 종업원
피    고 사용자
권    리 특허 제10-1130559호 외 1건
법 조 문 발명진흥법 제15조

 사건 정리
(1) 원고는 2009.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일하면서 오리 생육 
및 훈제오리 제품에 관한 연구개발 업무를 병행하다가 피고 회사가 2010. 2월경 
피고 회사 산하 연구소를 설립하자 연구소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2. 
8. 31. 피고 회사에서 퇴사함.
(2) 원고는 피고회사에 근무하던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직원등과 발명을 하여, 
공동발명자로 출원을 하여 특허 등록함.

 원고 주장
(1) 원고는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직무발명에 대해 피고가 독점적, 배타적
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지므로,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사용자가 직무발명으로 인해 얻은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이 없거나 매우 적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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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율) × 발명자 공헌도 × 발명자 기여율(공동발명의 경우)
(1) 사용자가 얻을 이익 액 
1) 사용자의 매출액
이사건 제1발명 관련 매출액은 2010년부터 2013년 까지 158,167,351,550원에 해당
하며, 이사건 제2발명 관련 매출액은 2010년부터 2013년 까지 42,354,344,153원에 
해당한다.
2) 직무발명의 기여도
상표 등의 고객흡인력, 홍보 및 마케팅 활동, 거래처 및 유통망 구조 등 비 기술적 요소 
역시 기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완성품(생 오리)에 미치는 이 사건 제1발명의 
기여도는 10%로 정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제2발명의 기여도는 30%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실시료 율
관련 기술 분야에서 유사한 특허들이 이 사건 제1발명 이전에도 존재하였던 점, 피고 
회사 이외의 다른 업체들도 이 사건 제1발명의 특허 출원 이전부터 MSM이 첨가된 
사료를 사용하여 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발명의 실시료율은 1%로 
정함이 상당하고, 이사건 제2발명의 실시료 율 또한 1%로 정함이 상당하다.
4) 독점권 기여율
관련 기술 분야에서 유사한 특허들이 이 사건 제1발명 이전에도 존재하였던 점, 피고 
회사 이외의 다른 업체들도 이 사건 제1발명의 특허 출원 이전부터 MSM이 첨가된 
사료를 사용하여 오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독점권 기여율은 20%로 정함이 상당하고, 
이사건 제2발명의 독점권 기여율 또한 20%로 정함이 상당하다.

(2) 발명자 공헌도
공동발명자들은 피고 회사에 재직하면서 이 사건 제1발명 및 제2발명의 완성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인적 자원, 각종 자재 및 시설을 일정 정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1발명 및 제2발명의 출원 및 등록에 있어서도 피고 회사의 비용과 노력이 일정 
정도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발명에 대한 발명자 
공헌도는 50%로 정함이 상당하고, 이사건 제2발명에 대한 발명자 공헌도는 40%로 정함이 
상당하다.

(3) 발명자 기여율
 원고 입사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제1발명의 진행 과정에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발명자들이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거의 알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발명자 기여율은 90%로 정함이 상당하고, 이사건 제2발명에 대한 원고의 발명자 기여율은 
70%로 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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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직무발명들로 인한 피고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직무
발명과 동일하지 않아도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기초로 직무발명과 관련된 발명에 관하여 
특허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특허발명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도 직무발명에 의한 사용자의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 직무발명에 
보상액을 정할 때에 사용자의 특허권 취득에 직무발명이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이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판단
1) 제1 특허발명의 경우

4. 약 18억을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인정한 사례

    판례 23 

 기초 사항

       

사 건 명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사건번호 2017가합500551(서울중앙지법2018.10.26선고)
결    과 일부 인용
원    고 종업원
피    고 사용자
권    리
법 조 문

 사건 정리
(1) 원고는 2003.4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2007년경 피고회사 반도체연구소의 공정
개발팀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2014.8 퇴사하였음. 당시 공정개발팀은 VNAND 
플래시 메모리를 비롯하여 다양한 제품 연구를 담당함.
(2) 원고와 발명자 X의 공동발명으로 인정된 제4 특허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금 
산정 금액이 문제됨.

 원고 주장
(1) 원고는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직무발명에 대해 피고가 독점적, 배타적
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지므로,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직무발명에 대한 원고의 기여율이 매우 적거나 없으므로 보상금액이 없거나 매우 
적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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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이나 피고의 일본 특허로 인한 독점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제2, 제3 특허발명의 경우
그리고 이 사건 제2, 3 특허발명이나 피고의 중국 특허로 인한 독점적 지위에 따른 피고의 
이익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이 사건 제2, 3 특허발명으로 독점적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은 이 사건 제4 특허발명으로 인한 독점적 이익에 흡수된다). 
3) 제4 특허발명의 경우
이 사건 제4 특허발명으로 미국에서만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이익 산정에 고려할 피고 제품 매출액은 전 세계 매출액이 아닌 
미국에서의 매출액에 한정된다. 
그런데 미국에서만의 매출액을 확인할 자료는 없다. 그러나 미주 지역에서의 매출액 
대부분은 미국에서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3D VNAND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가 
모든 나라마다 다른 구조의 3D VNAND 제품을 제조, 판매할 것으로 보기 어려워(역으로 
미국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만으로 다른 국가에 판매한다고도 볼 수 없다), 이 사건 특허
발명으로 인한 미국에서의 독점적 지위 확보의 효과가 일부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친
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미주 지역 전체 매출액을 피고의 이익에서 고려할 매출액으로 본다. 

2. 제4 특허발명에 대한 기여도
피고의 VNAND 제품은 SSD, USB Card 등의 형태로 제조, 판매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SSD, USB Card 등의 제품에는 회로기판 등 VNAND 외의 여러 부품이 포함되므로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제품에 대한 이 사건 제4 특허발명의 기여도는 80%로 
인정한다. 

3. 이익률 판단
이 사건 제4 특허발명으로 인한 이익률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4 특허발명에 대한 가상의 실시료율을 낮게 인정할 수는 없고, 한편으로 
VNAND 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이 사건 제4 특허발명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에 관련된 
여러 특허 기술이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제4 특허발명에 대한 가상의 
실시료율은 3.5%로 정한다. 

4. 독점권 기여율 판단
피고의 NAND 제품 분야 시장점유율 증가는 피고 제품 출시에 따른 것만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의 시장점유율 증가는 불황기에 호황기를 대비한 피고의 투자나 준비, 피고의 전반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술 역량, 관련 시장 및 업계의 상황에 크게 기인하였는바, 이 사건 제4 
특허발명의 독점권 기여율은 25%로 봄이 타당하다. 

5. 발명자 공헌도 판단
이 사건 직무발명의 기술 분야는 위험 부담을 안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 생산 공장과 
설비를 구비하지 않으면 발명의 실시는 물론이고 연구개발을 통해 발명을 생각해 내거나 
효과를 검증하기도 매우 어려워, 이 사건 직무발명 기술 분야에서 개발역량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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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물적·인적 자원에 기초하고, 피고는 이러한 역량을 갖추게 되기까지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직무
발명의 창작에 대한 종업원(발명자들)의 공헌도는 20%로 봄이 타당하다. 

6. 원고의 기여율 판단
피고 회사에서는 직원이 직무발명을 신고할 때에는 대표발명자를 지정하고 공동발명자
들의 지분율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지분율은 
원고 30%, X 70%이다. 원고와 X발명자가 같은 팀이었고 원고가 팀장이자 결재권자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원고의 기여율은 신고된 지분율 30%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기여율이 30%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원고의 기여율은 피고 회사에 신고된 대로 
30%로 인정한다. 

7. 이사건 직무발명 보상금액
1,819,860,000원(피고의 이익 30,331,090,000원 × 발명자들 공헌도 20% × 원고의 기여율 
30% = 1,819,865,400원에서 만원 미만을 버린 금액).

 

 판례 해설
일반적인 보상금 청구금액에 대한 판시내용이나, 통상 1억 미만인 보상금액과 비교
하여 상당히 많은 액수를 보상금액으로 인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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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관련 법리
(1)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직무발명을 사용자만 실시하고 제3자에게 실시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얻을 
이익 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는, ① 사용자가 제3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을 허락
하였다고 가정할 때 얻을 수 있는 실시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과, ② 사용
자가 제3자에 실시허락을 하였을 때 예상되는 감소된 매출액과 비교하여 그것을 상회
하는 매출액(초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의해 보상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5. 보상금액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

    판례 24 

 기초 사항

       

사 건 명 직무발명 보상금
사건번호 2013가합92632(서울중앙지법 2015.2.6.선고)
결    과 일부 인용
원    고 종업원
피    고 사용자
권    리 특허 제10-0457975호 외 6건
법 조 문

 사건 정리
(1) 원고의 복수의 직무발명 중에서 제5발명 및 제7발명을 제외하고는 소멸시효로 
보상금 청구권 소멸됨. 소멸되지 않은 제5발명 및 제7발명에 대한 보상금액에 대한 
대립.

 원고 주장
(1) 원고는 직무발명을 사용자만 실시하고 제3자에게 실시를 허락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얻을 이익 액이 있어,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직무발명으로 인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 매우 적거나 없으므로 보상금액이 없거나 
매우 적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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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 = 사용자의 매출액 × 실시료 율 × 독점권 기여율 × (발명완성에 대한) 발
명자 공헌도 × 발명자 기여율(공동발명의 경우)』 

1. 사용자의 매출액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3.12.31.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 중에서, 이 사건 
제5발명에 대한 연도별 매출액 합계액은 195,377,814,228원이고, 이 사건 제7발명에 
대한 연도별 매출액 합계액은 147,205,247,505원이다.

2. 실시료 율
이 사건 제5, 7발명이 속한 통신 분야의 평균 실시료 율이 4.0%라 주장하나 이 사건 
제5, 7발명은 인터넷 유해사이트 접속차단 서비스라는 부가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 위 
평균 로열티 율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제5, 7발명이 가지는 
기술혁신의 정도 및 개선된 작용효과, 실시의 용이성과 수익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제5, 7발명의 실시료 율은 각 2%로 정함이 상당하다.

3. 독점권 기여율
이 사건 제5발명은 KT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에만 적용되었으며, 이 사건 사업의 매출 
중 KT로부터의 매출은 약 50% 상당인 점, 이 사건 제7발명은 이 사건 사업이 시작된 
후로부터 4년이 경과한 2007.경 출원되었으며, 출원될 당시 피고의 이 사건 사업의 매출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었고 그 이후 계속하여 매출이 감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5발명의 독점권 기여율은 2.5%, 이 사건 제7발명의 독점권 기여율은 3.5%로 정함이 
상당하다.

4. 발명자 공헌도
피고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 사건 제5, 7발명을 완성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입사할 당시에는 네트워크와 관련된 발명을 할 연구원이 없었고 원고가 입사하여 
네트워크 연구팀이 구성되었으며 원고의 노하우 및 축적된 기술이 이 사건 제5, 7발명의 
완성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제5, 7발명의 완성에 
대한 발명자 공헌도는 25%로 정함이 상당하다.

5. 발명자 기여율
이 사건 제5, 7발명의 내용, 발명 경위 및 과정, 피고의 인적 구성 및 조직 체계 등을 종합
하여 볼 때, 이 사건 제5발명의 원고 발명자 기여율은 80%, 이 사건 제7발명의 원고 
발명자 기여율은 50%로 정함이 상당하다.

6. 보상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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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이례적으로, 발명자 기여율을 매우 높게 인정한 판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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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관련 법리

6. 발명자 기여율을 산정할 때, 특허출원 의뢰서에 기재된 지분율에 

구속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례 25 

 기초 사항

       

사 건 명 직무발명보상금
사건번호 2014나2051082(서울고법 2015.10.1.선고)
결    과 일부 인용
원    고 종업원
피    고 사용자
권    리 특허 제10-0925439호
법 조 문 발명진흥법 제2조, 제10조, 제15조, 제12조

 사건 정리
(1) 원고는 2005. 2. 21. 피고의 이동통신기술연구소(이하 ‘피고 연구소’라 한다) 4G
표준화그룹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2009. 1. 1.부터는 피고 연구소 무선선행기술그룹 
주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7. 19. 퇴사함.
(2) 피고는 2008. 12. 8. 그 명칭을 ‘물리 하이브리드 ARQ 지시 채널 매핑 방법’
으로 하는 발명(이하 ‘이 사건 발명’이라 한다)을 특허출원하여 2009. 10. 30. 특허
등록번호 제10-0925439호로 특허등록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 발명의 등록특허공보
에는 그 발명자가 원고와 A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2008. 10. 15.경 원고와 A
로부터 이 사건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함.
(3) 피고는 2011. 12. 15. 이 사건 발명에 관한 특허권 등을 주식회사 A(이하 ‘A’
이라 한다)에 95억 원에 양도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발명 부분의 양도대금은 66
억 5,000만 원(= 95억 원 × 70%)임.

 원고 주장
(1) 원고는 출원의뢰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발명의 완성에 따른 지분 율에 따라 
보상금액의 지급을 주장함.

 피고 주장
(1) 발명자 기여율 산정 시, 출원 당시 출원의뢰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지분 율 
50%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기여율을 산정
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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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아래의 계산식에 의해 산정
한다.

『직무발명 보상금 = 이 사건 발명에 의하여 피고가 얻을 이익 × 공동발명의 경우 각 
발명자의 기여율 × 이 사건 발명의 완성에 대한 발명자 공헌도』

1. 피고가 얻을 이익
피고는 A로부터 이 사건 발명의 양도대금으로 66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금액을 이 사건 발명에 의하여 피고가 얻을 이익으로 볼 
수 있다.

2. 발명자 기여율
발명의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는 원고와 X는 2008. 10. 20. 피고에게 이 사건 발명의 

특허출원을 의뢰할 당시 출원의뢰서에 이 사건 발명에 대한 그들의 지분율을 각각 50%
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지분율은 원고와 X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각자의 
발명 완성에 대한 기여율을 평가하면서 위 지분율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 

이 사건 발명의 경위와 과정, 이 사건 발명의 주요 내용이 LTE 국제표준기술로 채택된 
과정, 원고와 X의 경력·직책, 피고 연구소의 인적 구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이 사건 발명의 완성에 대한 원고와 X의 기여율은 각각 60%와 40%
로 봄이 타당하다

3. 발명자 공헌도
증거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

하여 볼 때, 이 사건 발명의 공동발명자인 원고와 X의 발명자 공헌도는 5%로 정함이 상
당하다.

 

 판례 해설
특허 출원 당시 제출하는 출원의뢰서에 기재된 대로 발명자 기여율이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공동발명자 사이 기여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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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아 실시로 인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금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1) 원고가 A와 공동으로 그 식각 액인 이 사건 특허발명을 개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함불소 화합물’과 점도조절제로 사용되는‘인산’및 다른 
‘무기산’이 일정비율로 결합된 조성물인데, 불소화합물 혼합액과 염산, 황산, 인산 등에 서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무기산 등으로 구성된 화학연마제가 공지되어 있었던 점, 피고가 
실시하는 식각 액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위 조성비율과 다른 경우 이 

7. 사용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아 실시로 인한 이익이 없는 

경우를 판단한 사례

    판례 26 

 기초 사항

       

사 건 명 직무발명보상금
사건번호 2014가합519929(서울중앙지법 2015.9.4.선고)
결    과 청구 기각
원    고 종업원
피    고 사용자
권    리 특허 제10-0677052호
법 조 문 특허법 제40조

 사건 정리
(1) 원고는 2003. 2. 4.경 피고에 입사하여 2008. 8. 31.경까지 디스플레이개발 및 
영업 관련 업무의 팀장으로 재직하다가 피고에서 퇴사하였음.

 원고 주장
(1) 원고가 피고에 재직하는 기간 중 A과 공동으로 개발한 발명이고, 피고는 위 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여 피고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특허법 제40조에 따라 위 직무발명의 실시로 인한 이익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직무
발명 보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A이 단독으로 개발한 것으로 원고가 그 개발에 기여한 바가 
없고, 피고는 위 특허발명이 개발된 이후 이를 실제로 실시하여 이익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과 구성물질의 조성 비율이 다른 식각액을 사용해왔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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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증인 A와“Thin Glass 팀에 소속 
되었을 당시 식각 액의 점도조절제인 인산 함량이 높을 경우 유리기판에 불량이 발생
했었기에 실제 양산과정에서는 식각 액에 물을 추가해서 희석된 식각 액을 사용했으며, 
그 식각 액 의 인산 중량비율이 20% 이하였던 것으로 기억 한다” 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을 제4호증에 기재된 발명의 명칭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칭과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발명품인 식각 액의 조성 비율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2012년에 실시하였다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 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한다.

 

 판례 해설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특허발명 실시를 인정할 수 없어, 피고의 특허발명 실시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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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허발명의 양도대금이 있는 경우, 양도대금을 사용자가 얻은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례 27 

 기초 사항

       

사 건 명 직무발명보상금
사건번호 2013가합535177(서울중앙지법 2014.11.27 선고)
결    과 일부 인용
원    고 종업원
피    고 사용자
권    리 특허 제10-0925439호
법 조 문 발명진흥법 제15조

 사건 정리
(1) 피고는 국내외에서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통신․전기 장비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5. 2. 21. 피고의 이동통신기술연구소(이하 ‘피고 연구소’라 한다)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2009. 1. 1.부터는 위 연구소 주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7. 19. 퇴사함.
(2) 피고는 제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인 LTE(Long Term Evolution) 시스템의 국제
표준 기술과 관련된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발명’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8. 10. 
15.경 그 발명자인 원고와 ooo로부터 위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 받아 2008. 12. 8. 위 발명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2009. 10. 30. 등록함.

 원고 주장
(1) LTE 국제표준기술에는 이 사건 발명의 주요 내용이 그대로 반영됨
(2)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피고 회사는 PHICH에 대한 연구 실적이 거의 
없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발명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피고 회사에 입사
하기 전부터 이 사건 발명과 관련된 이론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고,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래 해당 분야에 관한 연구를 자발적,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이 사건 발명을 
완성하였는바, 이 사건 발명에 대한 원고의 발명자 공헌도는 30%에 달한다고 주장함.
(3) 피고 연구소의 연구원이었던 ooo가 공동발명자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ooo는 
이 사건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발명을 단독으로 
완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발명에 대한 원고의 발명자 기여율은 100%이라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원고는 이사건 발명의 단독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고, ooo과 공동으로 발명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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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ooo의 공동발명인지 여부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는바, 
ooo는 이 사건 발명의 공동발명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발명을 단독으로 완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발생 여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발명을 완성하고 그에 
관하여 특허등록을 받을 권리를 피고에게 승계해 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보상금 산정
  『보상금 = 이 사건 발명의 양도대금 × 발명완성에 대한 발명자 공헌도 × 공동발명에 
대한 발명자 기여율』
(1) 피고가 얻은 이익 = 양도대금
제3회사에 이사건 발명의 양도대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양도대금은 이사건 발명에 의해 피고가 얻은 이익으로 볼 수 있다.

(2) 발명자 공헌도
피고는 이 사건 발명 이전부터 상당 기간 동안 피고 연구소를 운영해 오면서 이동통신 시스템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왔고, 이동통신 시스템 표준화와 관련하여 상당한 자금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투자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쌓인 노하우 및 축적된 기술 또한 
이 사건 발명의 완성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발명의 
완성에 대한 발명자 공헌도는 5%로 정함이 상당하다.

(3) 발명자 기여율
이 사건 발명의 내용, 발명 경위와 과정, 원고와 ooo의 학력․경력 및 이 사건 발명 당시의 
직책, 피고 연구소의 인적 구성, LTE 국제표준기술 채택 과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발명의 완성에 대한 원고의 발명자 기여율은 
50%로 정함이 상당하다.

 판례 해설
양도대금으로 받은 금액은 사용자가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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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상금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의 적용에 따른 액수 산정
(1)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이 채용될 수 있는 피고 제품의 생산량 및 휴대전화기 가격 등에 
근거하여 국내 매출액을 계산한 후 여기에 정보 통신 분야에서 전용실시권이나 통상 
실시권을 설정할 때의 실시료 율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실시료 율을 
2%로 보고, 위에서 본 직무발명의 기여도 및 독점권 기여율까지 감안하여 이 사건 각 
특허발명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계산한 다음, 여기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하면서 피고의 각종 자재 및 시설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완성에 이른 
점과 피고가 오랜 기간 누적하여 온 전화기 제조에 관한 기법과 첨단 기술도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완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발명자 공헌도를 20%로 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을 단독 발명하여 발명자 기여

9. 정당한 보상금 청구권의 산정 기준을 제시한 사례

    판례 28 

 기초 사항

       

사 건 명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사건번호 2014다220347 판결(대법원2017.1.25선고)
결    과 상고 기각
원    고 종업원
피    고 사용자
권    리
법 조 문

 사건 정리
(1) 원고가 피고회사에 재직 중 직무발명인 특허발명을 완성한 후, 이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함.
(2) 원고가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함에 있어, 보상금 산정 방법이 문제됨.

 원고 주장
(1) 원고는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직무발명에 대해 피고가 독점적,   
배타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지므로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보상금
이 과소하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직무발명에 대한 원고의 기여율이 매우 적거나 없으므로 보상금액이 없거나 매우 
적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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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100%라고 보아, 피고가 이 사건 각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직무발명보상금 액수를 산정하였다.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직무발명보상금의 산정에 있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변론주의 원칙에 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판례 해설
기존 대법원 판례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보상금 청구권 산정기준(보상금=사
용자가 얻을 이익(사용자의 매출액*직무발명의 기여도*실시료 율*독점권 기여율)*
발명자 공헌도*발명자 기여율)을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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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가 이사건 발명의 발명자인지 여부
이 사건 발명의 출원 과정에서 A는 변리사에게 기술설명을 하고 의견 교환을 하는 등 
특허 관련 업무를 진행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 4, 5, 6, 7, 8호 증의 
각 기재, 증인 유일상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한바, 이에 따르면 A는 이 사건 
발명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술적 수단을 착상하고 그 발전 및 실현하는 방법을 만든 자
로서 이 사건 발명의 발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피고회사의 이사건 발명의 실시 여부가 보상금청구권의 요건사실인지 여부
사용자가 발명자로부터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후 위 

10. 피고회사가 직무발명을 직접실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독점권 

기여율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례 29 

 기초 사항

       

사 건 명 기타(금전)
사건번호 2013가합9003(수원지법 2014.8.26 선고)
결    과 일부 인용
원    고 종업원
피    고 사용자
권    리 특허 제10-0603029호
법 조 문 발명진흥법 제15조

 사건 정리
(1)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A는 설립 시부터 2010.3.12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함.
(2) 피고회사는 이사건 발명에 관하여 A를 발명자로 하여 출원 및 특허 등록을 함.
(3) A는 소송 중 2013.12.26사망하였고, A의 자녀인 원고들은 1/2 지분비율로 A의 
재산을 상속함.

 원고 주장
(1) A가 피고회사에 재직 중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해 피고회사는 이를 승계하여 
출원 및 등록을 받았는바,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직무발명에 피고회사의 실시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상금 청구권의 요건사실을 
만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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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을 스스로 실시하지도 않고 제3자에게 실시허락도 하지 않아 직무발명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자는 그 직무발명을 경쟁 회사가 실시하였더라면 사용자가 상실하였을 
이익 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직무발명의 실시 여부는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요건사실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독점권 기여율의 산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3. 보상금 산정 기준
보상금 = 사용자가 얻을 이익(사용자의 매출액 × 직무발명의 기여도 × 실시료 율 
× 독점권 기여율) × 발명자 공헌도 × 발명자 기여율(공동발명의 경우)

4. 보상금 산정 시 독점권 기여율 산정 방법
(1) 피고회사는 일부 구성요소가 결여된 제품을 실시하였으므로, 이사건 발명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회사의 실시제품은 이사건 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상이하여 균등범위에 포함된다고도 볼 수 없다. 
(2)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발명을 직접 실시
하지 않더라도 피고 회사는 충분히 oo 공급 장치를 제작할 수 있는 점을 제9호 증의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발명 또한 일본의 유사한 선행 특허를 피하기 
위해 그 청구범위를 한정한 바 있는 점, 다만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발명을 기초로 oo 
방식 기술을 발전시켜 피고 제품에 실시한 점, 피고 회사의 경쟁회사들은 이 사건 발명의 
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발명은 실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독점권 기여율은 30%로 정함이 상당하다.

 

 판례 해설
피고회사의 직무발명 실시여부가 보상금 청구권의 요건사실이 아닌 점, 독점권 
기여율 산정시 직무발명의 실시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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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특허발명으로 인해 경쟁 회사의 실시를 금지하여 피고 제품의 

매출 증가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례 30 

 기초 사항

       

사 건 명 직무발명보상금
사건번호 2014가합105859(서울동부지법 2015.10.14. 선고)
결    과 청구 기각
원    고 종업원
피    고 사용자
권    리 특허 제10-0051697호
법 조 문 특허법 제39조

 사건 정리
(1) 피고는 전자전기기계기구 및 관련 기기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5. 12. 17.경 피고에 입사하여 1994. 1. 15.경까지 단말기
시스템사업본부 무선연구실 소프트웨어 팀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함.
(2) 원고는 피고에 재직 중이던 1988년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발명(이하 ‘이 사건 
발명’이라 한다)을 완성하여 특허 받을 권리를 피고에 양도하였고, 피고는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음.

 원고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발명을 실시하여 이동 무선전화기를 생산·판매하여 1988년부터  
현재까지 약 500조 원의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중 발명
자인 원고의 기여율에 해당하는 600억 원 중 일부로서 1억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주장함.

 피고 주장
(1) 피고 제품은 이 사건 발명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더욱이 이 사건 발명은 비교
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어 피고는 이 사건 발명으로 인한 
독점적 이익을 얻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2)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발명으로 인한 독점적 이익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발명을 직접 실시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무효 개연성이 
높은 점, 경쟁 회사도 피고 제품과 유사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청구하는 보상금의 액수는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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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관련 법리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피용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가지므로, 피용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용
자가 해당 직무발명을 실시하여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통해 얻는 이익을 초과하는 이익 
즉, 독점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1. 피고가 이사건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1) 이 사건 발명의 구체적인 내용 중, 전화번호 테이블의 기능에 관하여 살펴보면, 숫자
키를 누르면 전화번호 테이블의 메모리에 미리 기록된 전화번호로 다이얼링을 송출한다. 
(2) 피고가 피고 제품에 실시하고 있는 단축 다이얼링 기능은, 단축키 테이블에 전화
번호가 직접 입력된 것이 아니고 메모리 주소만이 입력되어 있어 그 메모리 주소에 저장된 
전화번호로 다이얼링을 송출한다.  
(3) 또한, 1990년대 후반 이후 아날로그 방식의 이동 무선전화기는 단종 되었고, 그 이후 
디지털 방식의 이동 무선전화기에 이 사건 발명을 이용한 단축 다이얼링 기능이 구현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제품들이 채택하고 있는 단축 다이얼링 기능의 기술구조가 이 사건 
발명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2. 대체 기술의 존재 여부
을 제4호 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당시 모토로라 등 경쟁 회사들도 
다양한 방식의 단축 다이얼링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와 달리 피고가 경쟁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발명을 이용한 단축 다이얼링 방식에 대한 실시를 금지하여 피고 제품의 
매출이 증가하는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발명
으로 인하여 독점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피고 제품이 이 사건 발명과 마찬가지로 숫자 키를 소정시간 이상 눌러 단축 다이얼링 
기능을 구현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4, 5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
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발명의 실시로 인하여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초과하는 독점적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례 해설
피고는 원고의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아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초과하는 독점적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특허발명으로 인해 경쟁 회사의 
실시를 금지하여 피고 제품의 매출 증가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 기각한 
판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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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직무발명이 완성품 일부에만 관련되는 경우에 적정한 보상금의 산정을 위해서는 완성품 
전체의 매출액에서 그 일부에만 관련된 직무발명이 기여한 정도를 당연히 참작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위하여 반드시 직무발명과 관련된 해당 부품의 개수나 비중 등을 수치
화하여 매출액에 대한 직무발명의 기여율을 먼저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사정을 실시료 율이나 독점권기여도를 산정

12. 직무발명이 완성품 일부에만 기여한 경우 기여율 산정 방법 및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례 31 

 기초 사항

       

사 건 명 직무발명보상금
사건번호 2013나34640(서울고등법원2014.3.20선고)
결    과 항소 기각
원    고 종업원
피    고 사용자
권    리
법 조 문

 사건 정리
(1) 직무발명이 완성품 일부에만 기여한 경우, 기여율 산정 방법이 전체의 매출액
에서 일부에만 기여한 정도를 참작해야 하는지 여부
(2) 사용자가 실시하지 않더라도 독점적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주장
(1) 스틸코드와 고무조성물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타이어 전체를 구성하므로, 스틸
코드의 기여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피고가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령 스틸코드의 기여율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은 27%~45%에 해당
한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이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1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용이하게 유추할 수 
있는 자유실시 기술에 불과하므로 독점적 이익이 결여되었음을 주장함.
(2)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스틸코드의 단면이 원형상이 아니라 타원 형상이므로, 
피고는 이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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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있어 종합적으로 참작하는 방법으로도 이를 반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독점적 이익의 유무
비교대상발명 1이 연선 후 스틸코드의 단면이 원형으로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출원 당시 이미 
공지된 것이라거나 피고가 실시하는 타이어 제품이 자유실시 기술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제3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이미 공지된 것
이어서 이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에 따른 
독점적, 배타적 이익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특허발명의 실시 여부
1)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2012년경부터 금산공장과 대전공장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을 제2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타이어 제품의 
스틸코드 단면이 타원형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
한 증거가 없다.
2)설령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타이어 제품이 직무발명인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직무발명 실시제품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피고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기해 경쟁회사로 하여금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매출이 증가하였다면, 그로 인한 이익을 직무발명에 의한 사용자의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판례 해설
피고회사가 실시하지 않더라도 독점적 이익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금 청구권을 가진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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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건 제1특허발명 관련하여 독점적 이익의 존재 여부
(1)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위 발명이 경쟁 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까지 알려진 공지 기술
이라는 점까지는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무효 사유의 존재만
으로는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에 전혀 보호가치가 없다거나 그에 따른 피고의 독점적 
이익이 전혀 없어 피고가 보상금의 지급의무를 완전히 면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그러한 사정은 뒤에서 보상금의 액수를 산정하면서 독점권 기여율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다. 

2. 이사건 제2특허발명 관련하여 독점적 이익의 존재 여부

13. 무효사유 개연성이 있는 경우 독점적 이익 및 독점권 기여율 

산정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및 보상금 청구권에 실효의 원칙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례 32 

 기초 사항

       

사 건 명 직무발명보상금
사건번호 2013나2016228판결(서울고등법원 2014.7.13선고)
결    과 항소 일부 인용
원    고 종업원
피    고 사용자
권    리
법 조 문

 사건 정리
(1) 정당한 보상금 산정 방법.
(2) 보상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거나, 또는 실효의 원칙에 따라 소멸하였는지 
여부

 원고 주장
(1) 원고는 무효사유 개연성이 있는 경우 독점적 이익이 존재할 수 없어 독점권 기여
율시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피고는 보상금 청구권의 경우 실효의 원칙의 적용되어, 실효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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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 특허발명과 마찬가지로, 비교대상발명과 이 사건 제2 특허발명 구성의 명백한 
차이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비교대상발명 1, 2, 6~11을 결합하더라도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2 특허
발명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위 발명이 경쟁 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까지 알려진 
공지 기술이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피고의 독점적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3. 실시하지 않거나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독점권 기여율의 산정
현재 피고가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을 직접 실시하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의 경쟁회사들도 이 사건 각 특허발명과 다른 독자적인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경쟁회사들이 이 사건 각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얻은 피고의 이익이 전혀 없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그 액수는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
되어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가치는 매우 
낮은 편으로서 그 독점권 기여율 역시 미미하다.

4. 보상금 청구권에 대한 실효의 원칙의 적용 여부
이 사건에서 보상금청구권의 존부를 다투는 피고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현재까지도 
피고 회사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원고가 피고에게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및 대표이사 승인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보상금청구권이 실효의 원칙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례 해설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발명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의 산정 방법 및 실효의 원칙의 
적용 여부에 대해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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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관련 법리
(1)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하여 특허등록을 한 직무발명이 이미 공지된 기술이
거나 공지된 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등의 특허무효사유가 
있고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이하게 알 수 있어서 사용자가 현실
적으로 그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단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허권에 
따른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고, 이러한 무효사유는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산정할 때 참작요소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다.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  

1. 무효사유가 있는 직무발명인 경우, 특허권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여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사례

    판례 33 

 기초 사항

       

사 건 명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사건번호 2014다220347 판결(대법원2017.1.25선고)
결    과 상고 기각
원    고 종업원
피    고 사용자
권    리
법 조 문

 사건 정리
(1) 원고가 무효사유가 있는 직무발명에 근거하여 피고회사에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경우, 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주장
(1) 원고는 무효사유가 있는 직무발명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는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피고는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직무발명의 경우 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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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효사유의 존재가 보상금 지급 의무를 면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은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 2 및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무효사유의 존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이 전혀 보호
가치가 없다거나 그에 따른 피고의 독점적 이익이 전혀 없어 피고가 보상금의 지급의무를 
완전히 면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이러한 사정을 독점권 기여율을 정하는 데 
참작할 수 있다. 

 

 판례 해설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직무발명이 무효가 될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상금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고, 단지 보상금 산정할 때 참작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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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내규에 따를 경우,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있는지 여부
(1) 피고는 내부적으로 직무발명보상지침을 마련하여 실적보상금, 처분보상금, 유효특허
보상금 등의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액수, 지급 시기 등을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직무발명보상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금에 관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대표이사 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각 특허발명에 관한 직무발명보상금에 ‘등록된 권리의 실시
결과가 회사경영에 현저하게 공헌하였을 경우, 그 공헌한 정도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의 재가를 받아 실적보상금을 지급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피고의 직무
발명보상지침 제16조 제3호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소 제기 당시에 보상금청구
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보상금청구권의 소멸

2. 회사 내규에 따를 경우,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례 34 

 기초 사항

       

사 건 명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사건번호 2014다220347 판결(대법원2017.1.25선고)
결    과 상고 기각
원    고 종업원
피    고 사용자
권    리
법 조 문

 사건 정리
(1) 직무발명보상지침에 따른 보상금에 관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대표 이상 
승인이 있기 전까지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법률상 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주장
(1) 원고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대표이사 승인이 있기 전까지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피고회사의 직무발명에 대한 내규를 근거로, 원고의 소제기 당시 보상금 청구
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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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판례 해설
피고회사의 내부 직무발명보상지침의 적용을 받는 보상금의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및 대표이사 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법률상 장애로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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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이 사건 발명에 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포기하였거나 이미 모두 지급받았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내지 7, 9, 33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직무발명보상금을 포기하였거나 이미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주식, 고액 연봉 및 통상의 3배에 이르는 퇴직금으로 보상금 

청구권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례 35 

 기초 사항

       

사 건 명 직무발명 보상금
사건번호 2013가합92632(서울중앙지법 2015.2.6.선고)
결    과 일부 인용
원    고 종업원
피    고 사용자
권    리 특허 제10-0457975호 외 6건
법 조 문

 사건 정리
(1) 원고가 피고회사에 재직 시 피고회사의 주식을 액면가로 부여받고, 고액의 
연봉 및 통상의 3배에 이르는 퇴직금을 지급받았음.

 원고 주장
(1) 원고는 통상 과다한 금액을 받았더라도, 보상금 청구권은 별개로서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

 피고의 주장
(1) 사회통념에 비추어 원고가 과다한 금액을 피고회사로부터 수령하였으므로, 보상금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함.

 

 판례 해설
특별한 사유 없이, 과다한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사유만으로 보상금 청구권이 소멸
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83

 1. 이사건 발명의 공동발명자인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 과정에서 구체적인 착안을 하고 부하 동료 또는 협력 연구원들
에게 실험·연구 등을 하게 하거나 구체적인 지도를 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상호 협력을 
통하여 발명을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

2. 원고가 이사건 발명에 관한 권리를 피고에게 승계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의 대표 이사와 제품개발에 관한 기술자료 및 특허를 합유하기로 약정하였고, 
또한,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와 원고의 개인 기업을 피고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고 
지분의 원칙을 절반씩 보유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가 공동
발명자로 출원·등록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약정의 성질과 내용, 체결 경위, 당사자

4.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승계한 시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례 36 

 기초 사항

       

사 건 명 직무발명보상금
사건번호 2012가합70651(의정부 지법 2014.9.25 선고)
결    과 청구 기각
원    고 종업원
피    고 사용자
권    리
법 조 문 발명진흥법 제14조

 사건 정리
(1) 피고회사에 근무하던 원고는 직무발명을 완성하여, 피고 명의로 출원 및 특허 
등록함.

 원고 주장
(1) 원고는 직무발명에 대해 피고가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정당한 보상금을 
청구함.

 피고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공동발명자가 아니며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하였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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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합리적인 추단의사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고 회사에 승계하여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3.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종업원
한테서 승계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가 발명의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종업원 
등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하여야 하는바, 피고 회사가 
2001. 3. 21.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할 무렵 원고로부터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피고 회사의 근무규칙 등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다는 등 보상금청구
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의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늦어도 위 2001. 3. 21.에 발생하였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의 시효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 상 명백한 2012. 5. 1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판례 해설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한 시점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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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관련 법리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본문은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과 발명기관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받은 기관포상금 등은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가 취소․무효로 되는 등의 후발적인 사정으로 인한 보상금 등의 
반환을 제한함으로써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발명자나 관련 기관의 신뢰를 보호하고 
나아가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연구의욕을 높이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5. 제3자의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 실시 계약이 취소된 경우, 통상 

실시 계약에 따라 지급된 처분 보상금의 반환 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례 37 

 기초 사항

       

사 건 명 구상금
사건번호 2015가소321728(수원지법 2015.09.22. 선고)
결    과 청구 기각
원    고 사용자
피    고 공무원
권    리

법 조 문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20조

 사건 정리
(1) 원고 소속 공무원인 피고가 직무 발명한 폐열회수장치에 대한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이 유효한 상태에서, 이 사건 특허권에 기한 원고와 주식회사 
X 사이의 통상 실시 계약(이하 ‘이 사건 통상 실시 계약’이라 한다)이 연료절감률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됨.

 원고 주장
(1) 직무발명에 기한 통상 실시 계약이 취소된 경우 피고가 그에 따라 지급받은 처분
보상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통상 실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에는 피고는 처분보상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통상 실시 계약의 착오 취소되더라도, 보상금의 취지상 보상금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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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1. 통상 실시 계약의 착오 취소의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위 규정은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보상금 등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보상금 등 반환의 제한사유가 특허의 취소․무효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 입법목적에 비추어 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이사건과 관련하여
직무발명의 특허권은 유효하고 통상 실시 계약만 취소된 경우에는 특허권이 취소․무효로 
되는 경우보다 보상금 등의 반환을 제한할 필요성이 더 크다.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하여 다른 통상 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수입금을 얻는 경우 
위 규정 제17조 등에 따라 피고에게 처분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으로 인하여 추가로 수입을 얻게 된 것에 대한 
보상일 뿐, 이 사건 통상 실시 계약의 취소로 인한 처분보상금의 반환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처분보상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 해설
특허가 무효/취소된 경우에도 보상금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된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및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본문을 유추하여, 통상 실시계약이 
착오 취소된 경우에도 보상금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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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 법률상 장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례 38 

 기초 사항

       

사 건 명 직무발명보상금
사건번호 2014나2041931(서울고법 2015.6.11. 선고)
결    과 항소 기각
원    고 종업원
피    고 사용자
권    리
법 조 문

 사건 정리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법률
상의 장애사유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
는지 여부가 문제됨.

 원고 주장
(1)원고와 A는 2001. 3. 26.자 합의서 제3조 제1항에서 피고의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것 이외의 지출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은 피고의 통상적인 지출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와 A 사이에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으므로, 원고는 A와 이에 대한 합의를 하기 
전까지는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주장함.
(2) 원고는 A와 사이의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출원을 승계해 준 것이
고, 피고의 운영 전반에 관한 이 사건 합의서에서 월 1회 회계 정산을 하고, 추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원고와 A가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약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이 사건 특허발명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시점, 
즉 제품 판매시점부터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실시된 실리콘 러버 테스트 소켓 제품이 판매되기 시작한 2003. 10.경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인 2003. 11. 1. 전까지는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함.
(3) 합의서 제2항에는 원고 운영의 X을 피고와 합병하고, 피고의 증자 시 X의 회사 
가치인 2억 원을 원고 및 A에게 60% : 40%의 비율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 받을 권리의 승계에 대한 대가 및 그 지급
시기를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X이 2003. 8. 10. 폐업하여 피고와 합병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X이 폐업한 때로부터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때까지는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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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관련 법리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 도래나 조건 불 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다

1. 합의를 하기 전까지는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법률상 장애사유인지
이 사건 합의서 제3조는 피고의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원고와 A가 피고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것 이외의 지출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약정한 것으로 해석될 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거나, 그 지급시기를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대한 합의 시까지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수익이 발생한 시점까지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법률상 장애사유인지
 원고와 A가 위와 같이 피고의 운영과 관련하여 합의에 의한 비용 지출 및 월 1회 회계 
정산 등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만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시점 또는 그 실시 제품의 판매시점부터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
하기로 하였다거나 그 때까지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폐업과 관련하여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 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 여부
 합의서 제2조는 X와의 합병 및 지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X와 피고가 합병을 하면서 
X의 가치를 2억 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피고의 증자 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해석될 뿐,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가사 X의 회사 가치를 산정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존재를 고려하여 위 
합의사항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직무발명보상금 또는 그 지급
시기에 대한 약정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원고와 A는 2001. 11. 15. 위 합병을 취소
하면서 피고의 지분을 상호 조정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은 합병 취소로 실효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그 때부터는 위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 때부터 기산하더라도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2. 5. 18.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 

 피고 주장
(1) 피고는 보상금 청구권에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없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
다고 주장함.

  판례 해설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법률상 장애 여부에 대해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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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관련 법리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
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무
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그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가지므로, 위의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라 함은 통상 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배타적ㆍ독점적으로 실시
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한다.

1. 피고 실시제품과 이사건 발명이 동일한지 여부

7. 출원발명의 거절이 예상될 경우, 실시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례 39 

 기초 사항

       

사 건 명 직무발명보상금
사건번호 2011다43051(대법원 2014.1.27선고)
결    과 상고 기각
원    고 종업원
피    고 사용자
권    리 10-2006-0066378호
법 조 문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

 사건 정리
(1) 원고는 피고회사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7.2경 퇴사함. 피고회사 재직 중 
액정표시장치에 관한 발명을 하고 권리를 승계하여, 피고가 국내출원 및 해외 출원을 
진행함.
(2) 원고가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하자, 피고는 이사건 발명이 등록된 바 없고 피고가 
이사건 발명으로 인해 어떠한 독점적 이익을 향유하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함.

 원고 주장
(1) 원고는 발명이 거절 확정되지 않고, 거절 예정되더라도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피고는 거절이 예상되는 경우, 사용자가 직무발명으로 인해 얻는 이익이 없어 
보상금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90

피고 실시제품의 하부커버는 종래 제품에서 별개로 존재하던 광원커버와 하부커버를 
하나로 결합한 것으로서 발명의 명칭을 ‘액정표시장치’로 하는 원심 판시 이 사건 발명의 
광원커버와 구조, 형태, 기능은 물론 작용효과도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실시제품의 하부커버는 이 사건 발명의 광원커버와 명칭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라고 할 것이다. 

2. 피고가 배타적 및 독점적 실시할 수 있는 지위 취득이 예상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발명은 국내에서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특허등록은 물론 특허결정도 받지 
못하였고, 유럽과 미국에서도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가 거절되었
음을 알 수 있다.
(2) 원심 변론종결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발명을 배타적ㆍ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거나 장차 그러한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직무발명인 이 사건 발명에 관하여 이른바 실시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판례 해설
직무발명이 특허 등록 받지 못하고 거절되거나 거절 예상 될 경우, 사용자는 종업원
에게 실시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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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명 1, 2에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위 인정사실과 증거(갑1의 1, 2, 갑12, 을3의 1, 2, 3, 을7의 1)를 종합하면, 발명1과 
비교대상발명1은 그 구성, 목적, 작용효과가 서로 동일하여 발명1은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에 해당하여 신규성이 없어 무효사유가 있다.
(2) 발명2는 비교대상발명 6과 기능 및 전체적인 작용효과가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우며, 발명2가 비교대상발명 5,6을 결합하여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8. 무효사유가 보상금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및 관리규정에 

보상금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법률상 

장애인지 여부

    판례 40 

 기초 사항

       

사 건 명 직무발명보상금
사건번호 2012나53644(서울고법 2014.4.24선고)
결    과 일부 인용
원    고 종업원
피    고 사용자
권    리 특허 제10-0276014호
법 조 문

 사건 정리
(1) 피고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피고에 재직하던 중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해 
피고에게 권리를 승계하였고, 이에 상당한 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2) 1심판결은 발명1에 무효사유가 있어 독점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발명2의 
경우 보상금 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로 일부 인용판결을 함.

 원고 주장
(1) 발명 1과 발명 2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심판을 통해 무효로 확정
되지 않는 한 피고는 발명 1과 발명 2를 독점적으로 실시하여 사실상의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익에 비례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발명 1과 발명 2에 무효사유가 있고, 피고의 경쟁사 등 제3자도 발명1과 발명2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용이하게 알 수 있어 피고는 발명1과 발명2에 의한 
배타적/독점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상금 청구 할 수 없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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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발명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무효사유 있는 발명 1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행사
(1) 발명1이 비교대상발명1에 따라 출원 당시 이미 공지된 것이어서 이를 자유롭게 실시
할 수 있거나 공지된 발명과 차이가 없어서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기술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타이어 업계의 경쟁회사들도 용이
하게 알 수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가 발명1을 적용하여 생산한 타이어를 판매함으로써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넘는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얻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발명
1에 관한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무효사유 없는 발명 2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행사
(1) 발명2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발명2를 적용하여 생산한 타이어를 판매함으로써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넘는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사실상 얻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발명2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직무발명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법률상 장애가 있었는지 여부
(1) 원고가 피고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였을 당시 시행되던 
피고의 구 관리규정 13조 3, 4항은 실시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었고, 원고는 구 
관리규정 13조 3, 4항에 정해진 실시보상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발명2에 관한 원고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 해설
무효사유가 보상금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및 관리규정에 보상금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법률상 장애인지 여부를 판시함.



93

0. 관련 법리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종업원
한테서 승계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나, 회사의 근무규칙 등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보상금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으므로 근무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시기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 도래나 조건 불 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9. 법률상 장애가 있을 때,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제시한 판례

    판례 41 

 기초 사항

       

사 건 명 직무발명 보상금
사건번호 2013가합92632(서울중앙지법 2015.2.6.선고)
결    과 일부 인용
원    고 종업원
피    고 사용자
권    리 특허 제10-0457975호 외 6건
법 조 문

 사건 정리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무 규칙 등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음.

 원고 주장
(1) 원고는 각각의 발명에 대해 소멸시효 기산점을 달리 적용해야 하므로, 이사건 
발명 중 일부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출원시점부터 보상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출원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발명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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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1. 보상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원칙)
원고가 피고에 재직할 당시 피고의 근무규칙 등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아
무런 규정이 없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기산점은 사용자가 직무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종업원한테서 승계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늦어도 이 사건 발명의 출원일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발명의 출원일부터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할 것이다. 

2.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닌 경우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할 당시 지급
시기, 보상금 산정기준, 특허의 평가방법에 관한 아무런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고, 
근무규칙 등에도 이 같은 점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 사건 발명의 등록이 2004. 
7. 28.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등록되어 적절한 평가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발명
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닌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다는 
사유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1발명, 제2발명, 제3발명, 제4발명 - 소멸시효로 소멸.
제1발명은 2001. 3. 21. 이 사건 제2발명은 2001. 10. 16., 이 사건 제3발명은 2002. 
2. 26. 이 사건 제4발명은 2002. 3. 19. 각 출원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3. 10. 1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제1 내지 4발명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제5발명, 제7발명 - 소멸시효로 소멸하지 않음.
제5발명은 2003. 12. 29., 이 사건 제7발명은 2007. 1. 19. 각 출원되었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3. 10. 14.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5, 7발명에 대한 직무
발명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례 해설
출원시점을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하여, 각각의 특허발명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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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사례

1.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을 판단한 사례

    판례 42 

 기초 사항

       

사 건 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12구합4079(의정부지법 2014.9.16선고)
결    과 원고 일부 패소
원    고 사용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피    고 고양세무서장
권    리
법 조 문

 사건 정리
(1) 원고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소속 연구원이 위 각 사업에 따른 직무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특허, 실용신안, 프로그램, 노하우 등을 발명한 경우 내부규정인 직무
발명 관리요령에 따라 그 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되, 이에 관하여 제3자와 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급받은 기술료 중 60% 상당을 그 발명에 기여한 소속 연구
에게 실시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해 왔는데, 위 보상금이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았음.
(2) 국세청장은 참여연구원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등을 징수하도록 지시함.

 원고 주장
(1) 보상금은 원고 소속 연구원이 취득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을 원고의 내부
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소득이므로 근로
소득이 아니라 일시재산 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원고가 소속 연구원에게 지급한 이 사건 보상금은 국가연구개발결과물 양도의 
대가가 아니라 원고의 매출(수입)에 기여한 데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의 금원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근로소득(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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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여부
(1)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
호법상의 특허ㆍ실용신안등록ㆍ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되는데, 특허법 
제33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11조 디자인 보호법 제3조 및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 
등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종업원이나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ㆍ고안ㆍ디자인 등의 창작 활동을 함으로써 사용자나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 그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이를 종업원
등이 취득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으로부터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나 
관련 특허권 등을 이전받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 받는 방법으로 종업원등이 취득한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취득한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직무발명에 대한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가 정당한지 여부
(1) 원고는 소속 연구원에게 매년 정기적, 반복적으로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해 온 것이 
아니라, 제3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원이 발생하는 경우 그 재원 중 일부를 원고의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2006년에 부과한 귀속 
근로소득세 34,013,430원 및 법인세 3,288,39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판례 해설
연구소에서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의 대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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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은 기타소득 중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을 비과세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은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
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이사건 직무발명 보상금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보상금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시한 사례

    판례 43 

 기초 사항

       

사 건 명 소득세등징수처분취소
사건번호 2014두15559판결(대법원2015.4.23선고)
결    과 상고 기각
원    고 사용자
피    고 북대전세무서장
권    리
법 조 문

 사건 정리
(1)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사용자가 지급받은 기술료 중 일부를 발명에 기여한 직원 
등에게 실시보상금으로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인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소득세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보상금은 위 법 조항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주장
(1)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 소속 연구원이 원시 취득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을 
원고의 내부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것
이므로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 목 1)에서 정하고 있는 비과세대상 기타소득인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상금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피고는 규칙적 반복적으로 지급된 보상금은 직무발명 보상금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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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건 보상금이 직무발명 보상금의 정당한 범위를 넘는지 여부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 소속 종업원들이 원고의 내부규정인 지적재산권관리요령에 따라 
원고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하여 주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실시보상금인데, 원고가 그 내부규정인 지적재산권관리요령과 인사규정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이 사건 보상금이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정당한 보상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규칙적/반복적 지급으로 인해 직무발명보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방법이 규칙적, 반복적이었다거나, 그 지급원인이 된 직무발명이 
원고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이사건 보상금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보상금과 달리 원고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연구 장려금의 경우 이 사건 보상
금과 그 산정방법을 일부 공유하였으나 그 지급근거와 지급대상, 지급취지 등이 전혀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상금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에서 정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례 해설
일시적/반복적으로 지급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직무발명 보상금은 과세의 대상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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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상금의 지급 근거
(1) 직무발명관리요령은 원고가 발명자의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지식재
산권을 승계한 때에는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고 규정하면서(제3조, 제4
조), 위 보상금을 등록보상금과 실시보상금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 실시보상금은 
특허권의 양도 등으로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위양도 등 계약상의 
기술료에 따라 지급의 범위가 결정되는 반면에(제17조 제1항), 등록보상금은 원고가 산업
재산권 획득을 목적으로 출원한 직무발명이 등록된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특허권에 대하여 

3. 연구 직원 인센티브와 마찬가지로, 발명자에 대한 보상금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례 44 

 기초 사항

       

사 건 명 소득세등징수처분취소
사건번호 2014누43(대전고법 2014.11.20 선고)
결    과 항소 기각
원    고 사용자
피    고 국세청장
권    리
법 조 문 발명진흥법 제2호, 제10조, 제15조

 사건 정리
(1) 원고가 2006년부터 2010년 까지 소속연구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직무발명 보상
금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자, 감사원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득세 징수 통보함.
(2) 피고가 원고에 대해 근로소득세 및 기타소득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여 고지함.

 원고 주장
(1)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 소속 연구원이 원시 취득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을 
원고의 내부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것
이므로 비과세대상 기타소득인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
한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이 사건 보상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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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원, 그 이외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50,000원이 지급된다(제17조 제2항, 별표6). 
한편 실시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후에도 존속한다(제18조 
제1항).

2. 보상금 외 연구 직원 인센티브가 과세 대상인지 여부
(1)   원고는 기술료사용규정 제4조 및 제15조, 제21조에 근거하여,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기술료 발생의 대상이 되는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 직원 및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하여도 연구 직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소득세 원천징수의 대상에 해당
한다.

3. 연구 직원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사건 보상금을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
는지 여부
(1) 기술료사용규정 제4조 등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연구 직원 인센티브는 발명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시계약과 관련된 연구자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직무발명관리요령 제4조 및 제17조 등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이 사건 보상금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원고에게 승계한 발명자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소득세 원천
징수의 대상이 되는 연구 직원 인센티브와 그렇지 아니한 이 사건 보상금은 비록 그 산정
방법을 일부 공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급근거와 지급대상, 지급취지 등이 전혀 달라서 
그 성격상 양자는 서로 구별하여 취급해야만 할 것인 점, 원고가 연구 직원 인센티브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였다고 해서 그 때문에 이 사건 보상금을 과세대상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판례 해설
연구 직원 인센티브와 달리 보상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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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원시취득자
(1)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 그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이를 종업원 등이 원시 취득하는 것으로 정하는 한편으로,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으로부터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나 관련 특허권 등을 이전받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 받는 방법

4.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성질에 따라 구별되는 보상금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각 판단한 사례

    판례 45 

 기초 사항

       

사 건 명 소득세등징수처분취소
사건번호 2014누36판결(대전고법 2014.11.20.선고)
결    과 항소 기각
원    고 사용자
피    고 국세청장
권    리
법 조 문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

 사건 정리
(1) 원고는 생명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이를 지원하는 연구들을 주된 목적
으로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 기관임.
(2) 원고의 국가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생산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자로
부터 지급받은 기술료 중 일부를 그 발명에 기여한 연구자인 직원 또는 퇴직자에게 
원고의 내부 규정인 짂무 발명 규정 제4조 및 제15조에 근거하여 실시보상금 명목
으로 지급하면서, 이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자, 감사원이 소득세 등을 징수하도록 
통지함.

 원고 주장
(1)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 소속 연구원이 원시 취득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을 
원고의 내부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것
이므로 비과세대상 기타소득인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
한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이 사건 보상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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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종업원 등이 원시 취득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취득한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원고 소속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도 그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인 원고가 아닌 직무 
발명을 한 종업원이 이를 원시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제1 유형 보상금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1유형 보상금은 제1유형 종업원이 직무발명규정 제3조에 따라 원고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하여 주고, 원고로부터 이를 원인으로 하여 직무발명 
규정 제4조 및 제15조 등에 따라 지급받은 실시보상금으로서 그 성격이 발명진흥법 제
15조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금이라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제1유형 보상금은 그것이 재직
자에게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퇴직자에게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모두 소득
세법 제12조 제5호 라 목 1) 소정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제2 유형 보상금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가 특허 등을 등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기술료 수입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이 사건 제2유형 보상금은 이 사건 제1유형 보상금과 동일하게 발명
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4. 제3 유형 보상금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제3유형 종업원의 경우 특허증에 발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공동발명자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 기여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제3유형 종업원을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3유형 보상금은 
비과세대상인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할 수 없고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이
라고 할 것이다.

 

 판례 해설
보상금의 유형을 구별하여, 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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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원시취득자
(1)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이를 종업원등이 원시 취득하는 것으로 정하는 한편으로,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으로부터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나 관련 특허권 등을 이전받거나 

5. 연구 장려금과 산정방법이 일부 유사한 직무발명보상금 또한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례 46 

 기초 사항

       

사 건 명 소득세등징수처분취소
사건번호 2012구합3257판결(대전지법 2014.1.15.선고)
결    과 청구 인용
원    고 사용자
피    고 서대전세무서장
권    리
법 조 문

 사건 정리
(1) 원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 미디어 SW 콘텐츠, IT 분야 등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
으로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 기관임.
(2) 원고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생산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기술료중 일부를 그 발명에 기여한 연구자인 직원 또는 퇴직자에게 원고의 
내부 규정인 지적재산관리요령 제16조 및 제17조에 근거하여 실시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자, 감사원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득세 
징수를 통지함.

 원고 주장
(1)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 소속 연구원이 원시 취득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을 
원고의 내부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것
이므로 비과세대상 기타소득인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
한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이 사건 보상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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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실시권을 설정 받는 방법으로 종업원등이 원시 취득한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취득한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원고와 같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본사업은 물론이고 국가 연구 개발 사업에 
따른 수행결과물에 대하여도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소속 종업원이 이를 원시 취득
하는 것으로 봄이 옳다고 할 것이다.

2. 이사건 보상금이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금원이 아니라는 사유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
하지 않는지 여부
(1) 종업원으로부터 그 권리를 승계 받아 원고가 제3자에게 직무발명을 사용. 생산에 
실시하도록 하고 제3자로부터 기술료 내지 실시료를 지급받음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내용여하에 따라 이를 일회적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분할된 
일정액 또는 제품의 매출 등에 비례한 변동액 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기술료 내지 실시료를 재원으로 그 수입이 발생한 때에 즈음하여 지급되는 이 
사건 보상금을 두고, 그것이 반드시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금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3. 연구 장려금과 산정 방법이 유사한 직무발명보상금도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인사규정 제72조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연구 장려금은 창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구수행에 직ㆍ간접적인 공헌이 있는 연구자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제16조 및 제17조 등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이 사건 보상금은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승계한 창작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연구 장려금과 그렇지 아니한 이 사건 직무 발명보상금은, 비록 
그 산정방법을 일부 공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급근거와 지급대상, 지급취지 등이 
전혀 달라서 그 성격상 양자는 서로 구별하여 취급해야만 할 것인바, 원고가 연구 장려금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였다고 해서 그 때문에 이 사건 보상금을 과세대상소득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판례 해설
일회성 여부 및 연구 장려금과 산정 방법이 유사하더라도 직무발명 보상금은 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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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상금의 지급 근거
(1) 지적재산권관리요령은 직무창작을 ‘창작자의 창작이 원고의 업무 범위 내에 속하고 

6. 보상금이 직무발명보상금이 아닌 연구장려금에 해당하여 소득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례 47 

 기초 사항

       

사 건 명 소득세등징수처분취소
사건번호 2014누29(대전고법 2014.11.20선고)
결    과 항소 기각
원    고 사용자
피    고 국세청장
권    리
법 조 문 발명진흥법 제2조, 제10조, 제15조

 사건 정리
(1) 원고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소속 연구원이 위 각 사업에 따른 직무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특허권 등의 연구개발결과물을 발명한 경우 이를 승계한 후 그 연구
개발결과물을 사용·생산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체 등과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기술료 중 일부를 그 출원서나 특허공보에 발명자로 
등록된 연구자인 직원 또는 퇴직자에게 원고의 내부규정인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제
16조 및 제17조 제1호에 따라 실시보상금(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이 사건 보상금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 목 1) 소정의 비과세소득인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원고 주장
(1)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 소속 연구원이 원시 취득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을 
원고의 내부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것
이므로 비과세대상 기타소득인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
한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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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창작을 하게 된 행위가 재직 중의 임무에 속한 것을 말하며, 직무발명과 직무저작을 
포함 한다’고 정의하고 있고(제2조 제7호), 직무발명을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원고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재직 중의 임무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9호)
(2) 또한 지적재산권관리요령은 원고가 창작자의 직무창작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를 승계
한 때 창작자에게 실시보상금, 특별보상금, 등록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6조), 이 중 실시보상금은 지적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로 인하여 연구원에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연구 장려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7조 제1호), 원고의 내부규정인 인사규정은 기술료에 의한 연구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퇴직자 및 기여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75조, 제76조). 

2. 이사건 보상금의 성질이 직무발명보상금인지 여부
(1)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 소속 종업원이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제3조에 따라 원고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하여 주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제
16조 및 제17조 등에 따라 지급받은 실시보상금으로서, 그 성격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금이라 봄이 상당하고, 퇴직자에게 지급한 이 사건 보상금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보상금은 그것이 재직자에게 지급된 것인지 아니
면 퇴직자에게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모두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 소정의 비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일회성으로 지급되지 않고 계속적/반복적 성격의 금원인 경우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
하지 않는지 여부
(1) 원고가 종업원으로부터 그 권리를 승계 받아 제3자에게 직무발명을 사용·생산에 실시
하도록 하고 제3자로부터 기술료 내지 실시료를 지급받음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내용여하에 
따라 이를 일회적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분할된 일정액 또는 
제품의 매출 등에 비례한 변동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기술료 
내지 실시료를 재원으로 그 수입이 발생한 때에 즈음하여 지급되는 이 사건 보상금을 
두고 그것이 반드시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금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실시계약의 대가로 지급받은 기술료 중 일부를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참여
연구원 및 해당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지원인력에게 지급한 경우, 이사건 보상금이 직무
발명보상금이 아닌 연구 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인사규정 제72조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연구 장려금은 창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구수행에 직·간접적인 공헌이 있는 연구자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제16조 및 제17조 등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이 사건 보상금은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승계한 창작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점, 소득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연구 장려금과 그렇지 아니한 이 사건 보상금은 비록 그 산정방법을 일부 
공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급근거와 지급대상, 지급취지 등이 전혀 달라서 그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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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양자는 서로 구별하여 취급해야만 할 것인 점, 원고가 연구 장려금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였다고 해서 그 때문에 이 사건 보상금을 과세대상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판례 해설
보상금의 법적 성질을 규정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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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2가지 사유로 원고를 이 사건 특허 발명의 공동발명자로 본다고 하여 관련 
형사사건과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것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1) 이 사건 기술적 사상과 관련하여 예를 들면, 이 사건 특허 발명의 경우 '갭 조절수단, 
감속기, 스토퍼' 등을 그 구성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피고 회사의 영업비밀에는 이러한 
구성과 관련하여 최적의 작용효과를 도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치, 모양, 배치, 설계 및 
작동의 노하우(know-how)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정보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마. 종업원의 비밀유지의무

1. 공동발명자로 하여도 피고회사의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피고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

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례 48 

 기초 사항

       

사 건 명 손해배상(지)
사건번호 2014나12203판결(서울고법 2015.11.27선고)
결    과 항소 일부 인용
원    고 종업원
피    고 사용자
권    리 특허 제10-846619호외 1건
법 조 문

 사건 정리
(1) 원고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간의 공동발명이 인정됨.
(2) 원고가 피고회사를 퇴사하고 제3 회사에 입사한 후, 공동 발명한 발명을 이용한 
경우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 

 원고 주장
(1) 원고는 공동발명에 따른 것으로서, 영업비밀에 따른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피고는 공동발명자라 하더라도 공지되지 않고 회사의 영업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이 
있다면, 영업비밀로 관리되는 부분에 대해 침해가 성립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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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기술적 사상을 원고가 단독으로 창작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위와 같은 
구체적인 기술정보까지 모두 원고의 권리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기술적 
사상이 특허출원 등으로 공지되었다고 하여 위와 같은 구체적인 기술정보까지 함께 공지
되게 되는 것도 아니다.
(2) 어떤 회사의 종업원들이 공동으로 창작한 기술정보(발명이 될 수 있는 기술적 
사상 포함)가 그 회사의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면, 설사 그 공동창작자 중 한명이어
도 이러한 기술정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가 
이러한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
한 것으로 된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특허 발명에 관하여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와 공동발명자일 뿐이므로, 위 특허 발명이 특허출원 등으로 공지되지 않고 피고 
회사의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다고 한다면, 공동발명자에 불과한 원고가 무단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공개한 경우 피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된다.

 

 판례 해설
특허발명에 대한 공동발명자라 하더라도 공지되지 않고 회사의 영업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이 있다면, 영업비밀로 관리되는 부분에 대해 침해가 성립한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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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사건 발명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기술을 X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관련 기술과 접목
한 것으로서, X회사의 임원인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X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므로, 이사건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한다.

2. 예약승계 규정과 비밀유지의무 간의 관계
권리승계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X회사의 임원인 피고인은 발명  

2. 예약승계와 관계없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례 49 

 기초 사항

       

사 건 명 발명진흥법위반
사건번호 2013고정2124(서울중앙지법 2014.9.19 선고)
결    과 청구 인용
원    고 사용자
피    고 종업원
권    리 특허 제10-0883380호
법 조 문 발명진흥법 제19조, 제58조

 사건 정리
(1) 피고인은 2010.2.24경부터 2010.6.30경까지 A가 운영하는 X회사에서 연구
개발 및 출원업무를 담당함.
(2) X회사의 대표가 출원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동일한 발명에 
대해 대표 모르게 출원함.
(3) 피고인에게 발명의 비밀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등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것인지 문제됨.
(4) 또한, 피고인과 X회사의 대표 간에 권리 승계에 관한 약정의 유무에 따른 비밀
유지의무가 문제됨.

 원고 주장
(1) 원고는 예약 승계 규정과 관계없이, 종업원은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피고는 권리승계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으므로, 이사건 발명에 대해 비밀
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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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법 제19조 본문 및 단서에 따라 X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해 출원을 할 때까지 비밀
유지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 해설
예약 승계와 관계없이 종업원은 사용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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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3.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 및 영업비밀 여부에 따른 업무상 

배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례 50 

 기초 사항

       

사 건 명 손해배상
사건번호 2015나473판결(대구고법 2015.8.20 선고)
결    과 항소 기각
원    고 사용자
피    고 종업원
권    리
법 조 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사건 정리
(1) 사용자는 다이아몬드공구 금속재료 배합비율을 완성하여 다이아몬드공구를 수
출하는 법인임.
(2) 사용자의 종업원이 퇴사하면서 컴퓨터에 저장된 본드대장을 가지고 나와 다른 
종업원과 함께 경쟁회사를 설립한 후, 다이아몬드공구를 생산/수출함.

 원고 주장
(1) 피고 1, 피고 2와 그들로 하여금 공동대표이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을 취득한 다음 이를 이용
하여 원고 회사의 거래처인 X사 등 해외 구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고 원고 회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
한다고 주장함.
(2) 설령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이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피고들이 원고 회사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피고들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거나 원고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로서 원고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피고는 영업비밀의 요건 중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 및 비밀 유지성을 이유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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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비공지성)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경제적 유용성)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
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
(비밀 유지성)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2) 이사건 기술이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은 원고 회사가 그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원고 회사의 오랜 기간 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쳐 얻은 성과와 노
하우가 포함되어 있는 점, 달리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의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
려져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본드대장을 제3자에게 제공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은 다이아몬드공구 제조업체에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그 취득을 위해서는 상당
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영업비밀의 요건 중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 요건을 충족한다.

(3) 비밀유지성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회사의 작업지시서는 원고 회사의 직원들 및 거래업체 등에도 제공되었고 여기
에는 소결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별도의 보안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
는 점, 피고 2가 작성한 그 취업규칙에 포함된 영업비밀 준수의무서약서는 취업규칙
에 통상적으로 포함된 부수적 또는 일반적인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을 
특별히 지정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취업규칙에 포함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이 원고 회사의 상당한 노
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영업비밀의 요건 중 비밀 유지성 요
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2.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회사직원이 영업 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
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
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
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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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2) 이사건 기술의 경우
원고 회사의 근로자는 회사의 업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퇴직 후라도 같
다’, ‘허가 없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
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취업규칙에 동의한 점,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원고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원고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1, 피고 2는 퇴사 시에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함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원고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을 무단 반출하여 피고 회사에서 이를 이용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행
위에 해당한다.

 

 판례 해설
퇴직 후에도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 
및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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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무발명에 대한 예약승계를 위반하여 종업원 명의로 출원한 

경우, 사용자가 입은 손해가 없다거나 그 손해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 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례 51 

 기초 사항

       

사 건 명 발명진흥법위반
사건번호 2014노4036(서울중앙지법 2015.1.16. 선고)
결    과 항소 기각
원    고 사용자
피    고 종업원
권    리 특허 제10-0883380호
법 조 문 발명진흥법 제19조

 사건 정리
(1) 직무발명에 대한 예약승계를 위반하여 종업원 명의로 출원한 경우, 사용자가 
입은 손해가 없다거나 그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부
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주장
(1) 원고는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더라도, 손해가 예상되어 피고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피고인 등이 출원한 ‘카본섬유 발열체 및 이를 이용한 발열시트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이하 ‘이 사건 발명’이라 한다.)은 특허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등록되었고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고만 한다.)의 A는 피고인에게 약속한 기술이전료를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발명은 직무발명이 아니라고 주장함.
(2) 피고인이 ooo이 등록한 ‘발열시트 제조방법’의 특허 청구항 내용을 인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개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함.
(3) 이 사건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으로 ooo에 별다른 손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 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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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등 명의의 이 사건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청구항 1 내지 13은 같은 명칭인 
ooo 명의의 위 특허출원 각 청구항과 동일하고, 청구항 5 내지 13의 일부 구성요소가 
ooo 명의의 ‘발열시트 제조방법’에 관한 위 특허 청구항 1 내지 10의 일부 구성요소 
내용을 인용하고 있으나 상이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인의 이 사건 발명은 종업원인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사용자인 ooo의 업무 범위
에 속하는 발명을 한 경우로서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2.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채용 및 근무 경위, 이 사건 발명의 내용, 피고인 등과 ooo 명의로 동일한 
내용의 발명에 관하여 각각 특허출원이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인 ooo은 종
업원인 피고인과 사이에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
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이 이러한 합의에 따른 권리이전절차
협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사용자 몰래 피고인 등의 명의로 이 사건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을 함으로써 그 내용을 공개한 이상 이는 발명진흥법 제19조에 의한 비
밀유지의 의무를 위배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3. 손해를 가할 목적의 존부
이 사건 발명의 특허출원 경위, 그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
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
다고 봄이 타당하며, 사용자 측이 피고인을 고용함으로써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에 수
반한 경비만 지출한 결과가 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가 없다거나 그 손해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사정
만으로 피고인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 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함.

 

 판례 해설
직무발명에 대한 예약승계를 위반하여 종업원 명의로 출원한 경우, 사용자가 입은 
손해가 없다거나 그 손해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종업원에게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 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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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발명 중 A의 기여부분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는 간염·폴리 바이러스과 소속 보건연구관으로서, 소화기 바이러스성 감염증
에 대한 진단제제에 대한 연구는 그 소관 업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진단
키트와 같이 노로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진단제제의 개발을 시도하여 완성하려고 노력하
는 것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
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국가는 그 발명에 대한 공무원의 권리를 승계하기만 하면 공유
자인 제3자의 동의 없이도 그 발명에 대하여 공무원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갖는다고 

5. 공무원이 발명기관의 장에게 완성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국가에 대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례 52 

 기초 사항

       

사 건 명 사기
사건번호 2014노114(대전고법 2014.10.31 선고)
결    과 일부 인용
원    고 사용자
피    고 종업원
권    리
법 조 문 발명진흥법 제10조, 제5조, 제6조, 제14조

 사건 정리
(1) 피고인 A는 백신연구과에서 입찰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시약을 선납 받고 
있는 것을 기화로 직무상 알게 된 기술을 이용해 직접 시약을 제조하고 자신이 설립한 
가공의 B회사를 통해 백신연구과에 시약을 납품함으로써 중간 마진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피고인 C와 분배하기로 공모함. 
(2)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죄를 지는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발명이 피고인의 직무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사건 진단키트의 발명이 명백히 특허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는지 여부가 문제됨.
 

 원고 주장
(1) 원고는 발명기관의 장에게 발명완성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피고는 신규성, 진보성이 명백히 부정되어 완성사실 통지의무가 없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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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진단키트의 발명 중 피고인 A의 기여 부분은 국가와의 
관계에서 피고인 A의 직무발명에 해당한다. 

2. 신규성 및 진보성이 명백히 부정되는지 여부
 바이러스 진단키트의 발명에 있어서, 바이러스 검출 방법과 프라이머 구성이 달라져서, 
바이러스 검출의 특이성 및 민감성, 바이러스 검출에 필요한 시간 등에 차이가 있을 경우, 
진보성이 인정되어서 특허등록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진단키트의 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3. 국가에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따라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진단키트를 발명하고도 이에 대하여 발명기관의 장에게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고, 그 발명을 이용한 제품의 판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
였으며, 국가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처분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한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판례 해설
발명완성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무효로 될 가능성이 명백하지 않다면 특허를 
처분하여 얻을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한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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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관련 법리
(1)  회사 임직원이 영업 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한편 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

6. 스스로의 이익을 목적으로 회사 임직원이 경쟁업체에 자료 유출한 

경우에 관한 사례

    판례 53 

 기초 사항

       

사 건 명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및업무상배임
사건번호 2014도11876(대법원 2016.6.23선고)
결    과 일부 파기 환송 및 상고 기각
원    고 종업원
피    고 사용자
권    리
법 조 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사건 정리
(1) 피고인은 회사에 입사하면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개인용 외장하드를 
통해 회사의 기술상 정보 및 경영상 정보 관련 파일들을 저장하여 회사 밖으로 
유출하였음.

 원고 주장
(1) 원고는 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
하였으나 퇴사 시 반환·폐기의무가 있지만,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이 
없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피고는 회사 임직원이 영업 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반출시 성립하고, 영업 비밀은 
아니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의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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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2) 또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 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
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피고인이 배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배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이사건의 경우 업무상 배임의 구체적인 판단
(1) 따라서, 회사의 임원인 피고인 1이 재직 중 회사의 승인 없이 이 사건 영업파일들
을 개인용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보관하다가 회사 밖으로 무단 반출하고 퇴사 후까지도 
반환·폐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관한 것은 보안서약서 등에 위배된 행위로서 이 사건 
영업파일들의 내용에 따라서는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 사건 영업파일들의 반출 
및 퇴사 당시 피고인 1에게는 그 임무에 위배하여 향후 이 사건 영업파일들을 경쟁
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에게 배임의 고의도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파일들 중 일부가 
공소 외 1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피고인 1이 공소 외 
1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위 일부 영업파일들을 회사 
밖으로 무단 반출하고 퇴사 후까지 이를 계속 보관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비록 피고인 1이 공소 외 1 회사의 임원으로서 그 권한에 의하여 이 
사건 영업파일들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판례 해설
영업 비밀을 반출한 경우뿐만 아니라,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반출한 경우에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
음을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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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타

가. 영업비밀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산업기술유출방지 

관련 판례

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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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주요 판례 번호 Page

가. 영업비밀 또

는 부정경쟁방지 

및 산업기술유출

방지 관련 판례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소멸

시효 항변 배척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14나12203 판례 54 123

산업기술을 유출하여 외국의 제3자에게 전송한 

행위가, 행위자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

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한 사례

2015도464 판례 55 125

종업원이 퇴사하면서 사용자 회사의 프로그램을 

개작한 경우, 프로그램 보호법상 침해가 성립하

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15도1877 판례 56 127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사례 2013고단7560 판례 57 129
사용자회사를 퇴직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사례
2015도17628 판례 58 131

영업비밀 및 영업상 중요한 자산의 의미에 대해 

제시한 판례
2016도10389 판례 59 133

영업비밀 취급하던 종업원에 대한 침해금지기간 

산정 방법을 제시한 판례
2016마1630 판례 60 135

영업비밀 등을 부정취득한 자는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14다27425 판례 61 137

사용자와의 예약승계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명의로 출원한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14고합219 판례 62 139

부정경쟁방지법상 ‘사용’ 및 ‘부정한 목적’ 의미에 

대해 제시한 사례
2016노3163 판례 63 141

프로그램 소스코드와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에 대

해 판단한 사례

2014노1071,

2014노1623

(병합)

판례 64 143

산업기술을 유출하여 외국의 제3자에게 전송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를 판단한 사례

2015도464 판례 65 145

퇴사한 직원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사례
2017도3808 판례 66 147

개정법 하에서 ‘합리적인 노력’의 의미를 제시한 

사례
2016노1670 판례 67 149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대한 업무상 배임 성립 여

부를 판단한 사례
2014도12066 판례 68 151

나. 기타

종업원의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경우 직무발명의 

무효사유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15후1669 판례 69 153

퇴사한 종업원이 경쟁회사에 취업하여 사용자 회

사의 영업 비밀을 이용한 경우, 업무상 배임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16도10389 판례 70 155

Ⅳ.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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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래 이사는 회사의 위임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질 뿐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 의무에 위반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손해배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사회에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주식
회사의 활동이 그 기관인 이사의 직무집행에 의존하는 것을 고려하여 제3자를 보호하
고자,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 의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

가. 영업비밀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산업기술유출방지 관련 

판례
1.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 배척

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례 54 

 기초 사항

       

사 건 명 손해배상(지)
사건번호 2014나12203판결(서울고법 2015.11.27선고)
결    과 항소 일부 인용
원    고 종업원
피    고 사용자
권    리 특허 제10-846619호외 1건
법 조 문

 사건 정리
(1)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민법 제162조가 적용되어 10년의 소멸
시효 기간에 해당하는지 또는 원고가 피고들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3
년의 소멸시효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주장
(1) 원고는 별도로 시효를 정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일반 채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피고회사가 원고에서 특허발명에 대한 침해금지 경고장을 보낸 2008.11.11 또
는 늦어도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2010.2경 원고가 피고들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때부터 3년의 기간이 지나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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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위 이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임무 해태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제3자
의 손해에 대하여 그 이사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상법 제401조 의 취지라 
할 것이다. 
(2) 이처럼 상법 제401조에 기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 제3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달리 별도로 시효
를 정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일반 채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
간은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법리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례 해설
종업원의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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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기술을 유출하여 외국의 제3자에게 전송한 행위가, 행위자

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례 55 

 기초 사항

       

사 건 명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및업무상배임
사건번호 2015도464(대법원 2018.7.12선고)
결    과 상고 기각
원    고 검사
피    고 종업원
권    리

법 조 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호, 제2

호, 제36조 제1항,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38조 

 사건 정리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위반의 죄가 ‘외국에
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을, 위 조항이 인용하는 같은 법 제14조 제2호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지 여부.
(2) 행위자가 산업기술임을 인식하고 같은 법 제14조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외국
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기술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과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
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주장
(1) 원고는 산업기술을 외국에 보낸 사실만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피고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할 
사항으로, 외국에 산업기술을 보낸 사실만으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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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관련 법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는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
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제1호)와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
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
용하게 하는 행위’(제2호)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제36조 제2항에 의해 처
벌되고,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의 각호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36조 제1항에 의해 가중 처벌된다.

1. 행위자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
(1)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
게 할 목적’을, 위 조항이 인용하는 제14조 제2호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
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적인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 이다. 그리고 형사
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과 ‘외국
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산업기술임을 인식하고 제14조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기술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산업기술 
및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할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산업기술 보유기업과 산업기술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외국에 보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
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
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및 피고인 4에 대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
적’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
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논리와 경
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
36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판례 해설
종업원이 산업기술을 외국에 있는 제3자에게 전송한 것만으로 산업기술보호법 위
반에 해당하지 않고, 특수한 사정(예를 들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기관에 손
해를 가학 목적과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이 있다고 증명된 경우에만 위반에 해당한
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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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사건 컴퓨터프로그램의 권리 귀속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의 이 사건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변화, 수정되어 온 과정, 피
해자 회사가 이 사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여러 건설회사와 시스템공급계약을 하면서
도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피해자 회사에게 유보하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던 점
과 더불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7조 제2항이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
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정하는 컴퓨터프로
그램 저작물로서 피해자 회사에게 그 저작권이 귀속된다.

1. 피고인들이 프로그램을 개작하였는지 여부
(1)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조 제4호는, “개작이라 함은 원 프로그램의 일련의 지

3. 종업원이 퇴사하면서 사용자 회사의 프로그램을 개작한 경우, 

프로그램 보호법상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례 56 

 기초 사항

       

사 건 명 업무상 배임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사건번호 2015도1877판결(대법원2017.8.18 선고)
결    과 상고 기각
원    고 검사
피    고 피고인
권    리
법 조 문

 사건 정리
(1) 피고인들은 퇴사한 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으
로 개작한 경우, 종전 회사에 대해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주장
(1) 원고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작하였더라도, 사용자 회사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으로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피고는 동일한 프로그램이 아닌 개작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므로,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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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행위를 말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의 인정사실 및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소 외 2 회사
를 위한 ERP프로그램(공사관리부분 및 회계 관리 부분)을 개발함으로써 이 사건 프로
그램을 개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사건의 경우 프로그램보호법 위반인지 여부
(1) 피고인들은 개작을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프로그램
보호법 제29조제2항이 정하는 침해행위를 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인
정할 증거도 없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판례 해설
사용자로부터 유래된 프로그램을 이용하더라도, 종업원이 개작한 경우 프로그램 보
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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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관련 법리
 ‘영업비밀’의 요건 중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
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정
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또한 영업비밀의 요건 중 ‘독립된 경제적 가치
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
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영업비밀의 요건 중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 된다’는 것은 정
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4.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사례

    판례 57 

 기초 사항

       

사 건 명 영업비밀누설및업무상배임
사건번호 2013고단7560판결(서울중앙지법 2016.8.11선고)
결    과 일부 인용
원    고 검사
피    고 종업원
권    리
법 조 문

 사건 정리
(1) 피고인 1은 사용자 회사에 2004.2경 입사하여 2011.4경까지 7년여 간 근무하
면서 연구개발 및 생산 업무에 종사하였고, 팀장을 거쳐 해외영업팀장을 수행함.
(2) 피고인 2는 2001.8경 사용자 회사에 입사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무에 종사하였
고, 2005.6경 퇴사하였다가 2007.8경 다시 재입사하여 2011.8.5까지 책임연구원으
로 근무함.
(3) 피고인 2가 사용자 회사의 영업 비밀을 무단 복제하여 반출한 것이 영업비
밀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주장
(1) 원고는 퇴사하면서 영업 비밀을 무단 복제/반출한 것은 영업비밀 누설 및 업
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피고가 반출한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업비밀 누설 및 업무
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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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1. 영업비밀 반출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인 2는 2011. 8. 5.경 공소 외 1 회사를 퇴사하면서 공소 외 1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소 외 1 회사가 영업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는 3차원 광학 스캐너의 소스코
드 전체를 임의로 반출하여 보관하던 중, 2011. 8. 23.경 공소 외 2 회사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새로 구입한 노트북 컴퓨터의 User 파티션인 F 드라이브에 ‘주7 ) 라는 이름의 
폴더에 공소 외 1 회사의 소스코드 전체를 저장하고, 다시 2012. 2. 3. 위 컴퓨터의 
Windows 7 64Bit 파티션 바탕화면에 ’새 폴더.zip'이라는 파일로 공소 외 1 회사의 3
차원 광학 스캐너인 제품의 소스코드 압축파일을 저장한 다음 2012. 2. 14. 위 ’새 폴
더.zip' 파일을 압축해제해서 위 파티션의 바탕화면에 ‘새 폴더’ 폴더를 생성시킨 후 공
소 외 1 회사의 3차원 광학 스캐너 소스코드를 사용하여 공소 외 2 회사에서 생산을 
계획한 3차원 광학 스캐너 구동에 필요한 소스코드를 제작하기로 계획하고 2011. 8.말
경부터 공소 외 1 회사의 3차원 광학 스캐너 소스코드 및 하드웨어를 복제한 3차원 광
학 스캐너의 제작을 시작하였다.
(2) 피고인 2는 피해자 회사에 근무 중 취득한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
출하거나 경쟁회사 내지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
무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3차원 
광학 스캐너를 제조함에 있어 공소 외 1 회사의 영업 비밀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소 외 1 회사의 영
업비밀인 소스코드를 사용 및 취득하였는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판례 해설
일반적인 영업비밀 요건 및 영업비밀 누설, 업무상 배임에 대한 법리를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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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관련 법리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 그 자료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

5. 사용자회사를 퇴직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

하는지 판단한 사례

    판례 58 

 기초 사항

       

사 건 명 업무상배임
사건번호 2015도17628판결(대법원2016.7.7선고)
결    과 파기환송
원    고 검사
피    고 종업원
권    리
법 조 문

 사건 정리
(1) 피고인 1은 피해회사에 2009.3.2 입사하여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6.30퇴
사한 후 경쟁회사에 입사함.
(2) 피고인 2는 피해회사에 2008.3.10 입사하여 차장으로 근무하다 2012.6.30퇴사
한 후 경쟁회사에 입사함.
(3) 피고인 3은 피해회사에 2009.7.6 입사하여 과장으로 근무하다 2012.8.31퇴사
한 후 경쟁회사에 입사함.
(4) 피고인 1, 2, 3은 피해회사 재직 중 지적/물적 재산을 회사의 승낙 없이 부정
하게 사용하거나 반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피해회사를 퇴사하
면서 재직 중 취득 한 회사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 일체의 정보를 외부로 누설하지 
아니하고 경쟁회사에서 이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등을 각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하였음.

 원고 주장
(1) 원고는 피고인들이 작성한 서약서를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유출하였으므로 업
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피고는 유출된 자료를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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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
상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1. 이사건의 경우 업무상 배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자료를 무단 반출하거
나 퇴사 후에도 반환·폐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관한 것은 위 각 자료의 내용에 따라서
는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퇴사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그 임무에 위배하여 향후 위 
각 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
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도 인정될 수 있다.

 

 판례 해설
관련 자료를 퇴사 후 이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더라도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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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관련 법리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에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
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
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
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 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
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6. 영업비밀 및 영업상 중요한 자산의 의미에 대해 제시한 판례

    판례 59 

 기초 사항

       

사 건 명 업무상배임및영업비밀누설등
사건번호 2016도10389판결(대법원2017.1.25선고)
결    과 상고 기각
원    고 사용자
피    고 종업원
권    리

법 조 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 / 

형법 제13조

 사건 정리
(1)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는 기술이 사용자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주장
(1) 원고는 영업 비밀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무단 반출 행위는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피고는 영업비밀 요건 중에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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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건 발명의 경우 영업비밀 해당 여부
(1) 피고인 2, 피고인 3이 공소 외 1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재직할 당
시 영업비밀 보안 유지 문구가 포함된 ‘업무 비밀 보안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
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위 서약서에는 ‘업무 및 영업비밀의 종류’로 ‘페트병, 캔 자동 
처리기 및 폐플라스틱 유화기 관련 자료 일체’가 명시되어 있고,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
이었던 피고인 1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피해자 회사가 작성한 캔 페트 압축파쇄기계 도면에는 당해 도면이 피해자 
회사의 기술 자산이고 영업비밀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회사가 공소 외 2 
주식회사와 영업상 체결한 부품가공위탁계약서에도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3) 그리고, 이 사건 자료의 대상인 ‘재활용 용기 선별수거장치’가 특허로 등록되어 일
부 내용이 개략적으로 공개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 사건 자료는 구체적인 가공
방법, 재료 등이 기재된 기계도면이거나 해당 기계에 사용되는 부품의 규격, 재질 등이 
기록된 부품목록으로서 이러한 기계도면이나 부품목록 등이 공개된 것은 아니다.  따라
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
당하다. 

 

 판례 해설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의미에 대해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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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의 목적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
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
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기간 및 범위
(1)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7. 영업비밀 취급하던 종업원에 대한 침해 금지 기간 산정 방법을 

제시한 판례

    판례 60 

 기초 사항

       

사 건 명 경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16마1630(대법원 2017.4.13선고)
결    과 재항고 기각
권    리

법 조 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민사집행

법 제300조

 사건 정리
(1) 종업원이 영업 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이탈한 경우, 종업원에 대한 영업
비밀 침해의무 부가 및 그 기간이 문제됨.

 원고 주장
(1) 원고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기간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신
뢰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
장함.

 피고 주장
(1) 피고는 사용자가 영업비밀 기술 정보에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어비밀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을 고려할 때,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기간이 결정되어
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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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
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
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퇴직한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 종속하여 근무하였던 기간, 담당 업무나 직책, 
영업 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
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
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그 밖에 심문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
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한다

3. 영업비밀 해당 여부 및 엽업 비밀의 존속기간
영업비밀을 취급한 근로자가 지득한 영업 비밀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부정
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
로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지는 않았지만 전직을 준비하고 있는 등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미리 영업비밀 침해금지
를 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영업 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실제로 이탈한 시점
을 기준으로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영업비밀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는 영업비밀의 침해금지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에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영업비밀 취급업무에서 이탈한 시
점을 기준으로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판례 해설
영업비밀 취급하던 근로자가 퇴사할 때, 근로자에게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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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비밀 보유자가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 등(이하 ‘영업비밀 등’이라 한다)을 부정취득
한 자는 취득한 영업비밀 등을 실제 사용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부정취득 행위 자체만
으로 영업비밀 등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비밀 등 보유자의 영업상 이
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손해배상 액수 산정 기준
영업비밀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영업비밀 등이 가지는 재산 가치이고, 재산가
치는 영업비밀 등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영업비밀 등으

8. 영업 비밀등을 부정취득한 자는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례 61 

 기초 사항

       

사 건 명 손해배상 및 업무상배임
사건번호 2014다27425(대법원 2017.9.26 선고)
결    과 상고 기각
원    고 사용자
피    고 종업원
권    리
법 조 문

 사건 정리
(1) 피고가 원고에 대해 업무상 배임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
정된 항소심 판례에 대해, 상고가 제기됨.

 원고 주장
(1) 원고는 피고는 원고의 부사장으로서, 원고의 거래처 목록 현황, 원고가 보유하
는 특허기술에 기반하여 실시한 유전자 검사 서류, 원가표등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반출하여, 피고가 이직한 회사에 근무하면서 위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사용하였으
므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피고는 부정 취득한 영업 비밀을 실제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영업상 이익
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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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과 나아가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영업비밀 등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형성될 시장교
환가격이다.

 

 판례 해설
부정 취득한 영업 비밀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보유사실만으로 경제적 가치를 손상
시키며, 손해배상 액수 산정 시 기준에 대해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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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용자와의 예약 승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명의로 출원한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례 62 

 기초 사항

       

사 건 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건번호 2014고합219(서울서부지법 2015.2.10. 선고)
결    과 청구 인용
원    고 검사
피    고 종업원
권    리 특허 제10-117577호
법 조 문 발명진흥법 제2조

 사건 정리
(1)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임.
(2) 피고인은 A로부터 개발비용 전액을 지급받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던 중, A
에게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2009. 8. 19.경 A로 
하여금 치과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xxx(대표이사 A,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게 한 후,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이사 겸 부사장
으로 임명되어 2014. 1. 5.경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자금관리, 자금집행 등의 업
무를 총괄하였음.

 원고 주장
(1)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피고인 회사의 경영난에 직면하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개발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회사로 이체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 
2. 17.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Y를 통하여 개발비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법인계좌로부터 피고인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이
체 받아 이를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3.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11억 2,23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횡령하였다고 주장함.
(2) 피고인은 2013. 6.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치과용 CT 개발
을 위한 기술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Z로부터 컨설팅 비 반환 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
다고 주장함.
(3) 피고인은 시스템에 관한 특허발명이 있는 경우, 이를 피해자 회사 명의로 특허
출원 및 등록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특허 등록하여 업무상 배임하였다
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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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내세우는 바와 같은 명목으로 이 사건 돈을 인출할 정당한권 
원이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체된 돈은 대부분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지 급, 대출금이자 지급, 아내인 F의 은행계좌로 이체, 국민건강·연금 등의 납부와 같이 
피 고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의 자
금을 빼 돌려 임의로 사용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시
함.

2. 업무상 횡령에 관하여
(1) 피고인은 Y의 허락도 없이 A와의 컨설팅계약을 해지하며 돈을 돌려받은 점, 피고
인은 1800만원을 피해자 회사의 은행계좌가 아닌 피고인 회사의 은행계좌로 돌려받았
으며 그 사실을 Y에게 통지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함. 
(2)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이 사건 발명을 단독으로 발명하지 아니하였
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명의 완성에 공동발명자로서 기여한 바도 없는바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로 인해 피고인은 이 사건 발명을 자신의 명의로 특허출원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함.

 피고 주장
(1) 피고는 이사건 발명을 단독으로 발명하였거나 공동발명자에 해당하여 자신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판례 해설
사용자와의 예약 승계에 위반하여 종업원이 출원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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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경쟁방지법상 ‘사용’과 관련하여 
(1) 관련 법리
1)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 활동에 직접 또는 간
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키고, 행위자가 당
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 비밀을 열람하는 행위(영업비밀이 전자파일의 형태인 경우에는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
2)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

10. 부정경쟁법상 ‘사용’ 및 ‘부정한 목적’ 의미에 대해 제시한 사례

    판례 63 

 기초 사항

       

사 건 명 영업비밀누설및업무상배임
사건번호 2016노3163판결(서울중앙지법2017.2.15선고)
결    과 항소 인용
원    고 검사
피    고 종업원
권    리
법 조 문

 사건 정리
(1) 종업원이 무단 반출한 소스코드 파일을 비용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한 경
우 종업원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 주장
(1) 원고는 사용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소스코드를 무단 반출 하였으므로, 영업비밀
누설 및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피고는 사용자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하면서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여, 경쟁
회사에서 사용하였음. 이때, 피고는 경쟁회사에 근무하면서 소스코드 파일을 사용
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비용을 받지 않았으므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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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을 참조하는 방법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또는 역설
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영업
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
(2) 이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 2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9, 10번 각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각 파
일의 경우 이를 모두 공소 외 2 회사의 소스코드를 사용함에 있어 참고나 사용을 하였
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9, 10번을 제외한 나머지 각 파일을 공소 외 2 회사의 3D 
스캐너 구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에 활용함으로써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2는 비밀 준수 약정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비밀유지의무
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이 피해자 회사와 같은 3D 스캐너 제품을 생산할 목
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후 공소 외 2 회사에 근무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할 당시 보관하던 이 사건 각 파일(14번 제외)을 참조하는 등으로 
공소 외 2 회사의 3D 스캐너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결국 소스코드 작성에 소요되는 시
간과 비용을 절약한 것으로 보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사용’ 행위를 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과 관련하여
(1) 관련 법리
1)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 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이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 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은 반
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
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 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
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소스코드 파일을 사용하면서 비용을 받지 않았음에도 부정한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2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피해자 회사와 동종 제품을 취급하려는 공소 외 
2 회사의 주요 상품인 3D 스캐너를 개발, 구동하는 데에 필요한 소스코드 파일을 작성
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소스코드 파일을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14번 
파일을 컴파일시켜 라이선스 생성기를 만든 후 이를 실행하여 주요 거래처 고객인 공
소 외 5 회사가 보유한 피해자 회사의 3D 스캐너 수리를 위해 사용한 것 또한 고객에 
대한 영업활동을 위한 것으로서, 위 고객으로부터 수리비용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
고인들에 대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함에 있어 아
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판례 해설
무단 반출한 영업 비밀을 이용하여 이익추구 여부와 관계없이, 종업원에게는 부
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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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업무상 배임 관련 법리
회사직원이 영업 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
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
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
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
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
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
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1. 사용자 회사의 프로그램 및 매뉴얼이 영업비밀 내지 중요한 영업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영업자산이란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11. 프로그램 소스코드와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에 대해 판단한 사례

    판례 64 

 기초 사항

       

사 건 명 업무상배임
사건번호 2014노1071, 2014노1623(병합)판결(서울남부지법2015.1.9선고)
결    과 항소 기각
원    고 검사
피    고 종업원
권    리
법 조 문

 사건 정리
(1) 회사직원이 회사를 퇴사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한 영업 자산인 프
로그램 소스 코드 또는 사용자 매뉴얼을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않고, 경쟁회사에서 
이를 이용한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주장
(1) 원고는 반환 또는 폐기할 의무가 있는 자료를 반출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하
며, 배임의 고의도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피고는 영업상 자산을 반출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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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
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
(2) 이 사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는 피해자 회사 소유이고, 이 사건 프로그램은 피해자 
회사가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개발해 온 피해자 회사의 지적재산권일 수 있다고 진
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과 그에 대한 매뉴얼은, 상당
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영업 비밀에 해당하
거나, 적어도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하고 불특정 다
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은 영업상의 주요한 자산으로 볼 수 있다.  

2. 배임행위에 있어 고의가 있는지 여부
(1) 피고인들은 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는 위 보안서약서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퇴사 시에 이 사건 프로그램과 사용자매뉴얼을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를 부담
한다.
(2)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과 사용자매뉴얼의 반환 또는 폐기의무를 부담하고 있
는 상태에서 공소 외 2 회사를 위하여 이를 이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던 이상, 피고인
들이 공소 외 2 회사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제로 이용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피고
인들이 퇴사하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과 사용자매뉴얼을 반환 또는 폐기할 의무를 위
반한 행위 자체가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

3.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1) 이 사건 프로그램과 사용자매뉴얼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퇴사하면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이상 그 자체로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 해설
영업비밀 및 업무상 주요한 자산에 대한 업무상 배임 및 배임의 고의, 재산상 손해
와 관련하여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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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의 범죄성립요건
(1)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
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
업과 영업 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
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
를 입힐 목적’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

12. 산업기술을 유출하여 외국의 제3자에게 전송한 행위가, 부정

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를 판단한 사례

    판례 65 

 기초 사항

       

사 건 명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및업무상배임
사건번호 2015도464(대법원 2018.7.12선고)
결    과 상고 기각
원    고 검사
피    고 사용자
권    리

법 조 문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사건 정리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바, 해당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원고 주장
(1) 원고는 산업기술임을 알면서 외국의 제3자에게 전송한 것은 부정한 이익을 얻
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피고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죄의 주체가 아니
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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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2.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어야 하는지 여부
(1)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 내
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그 사무가 타
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이거나 단순히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에 불과
한 경우라면 본인의 사무로 인정될지언정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
유를 들어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판례 해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해서만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음을 판시함



147

0. 업무상 배임 관련 법리
(1)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
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
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2) 또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
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
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13. 퇴사한 직원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사례

   판례 66 

 기초 사항

       

사 건 명 영업비밀누설등및업무상배임
사건번호 2017도3808판결(대법원2017.6.29선고)
결    과 상고 일부 인용
원    고 검사
피    고 종업원
권    리
법 조 문

 사건 정리
(1) 퇴사한 직원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영업 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
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행위가 따로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제3자가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 및 가담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이 성
립하는지 여부

 원고 주장
(1) 원고는 퇴사한 직원은 타인 사무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여 업무상 배임에 해당
한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피고는 배임죄는 타인 사무 처리하는 자에만 적용가능하며, 퇴사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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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사한 직원은 타인 사무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
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
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 
비밀누설 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
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퇴사한 직원과 공모/가담한 제3자의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퇴사한 회사직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
상 제3자가 위와 같은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 하더라도 그 타인의 사무
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 역시 성립
할 수 없다.

3. 이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 2가 이 사건 14번 파일을 사용할 당시에는 이미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고 1년 
정도 지난 후여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2의 이 사건 14번 파일 이용행위는 업무상배
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1이 이러한 피고인 2
의 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 비밀누설 등)죄 외에 따로 배임죄 등이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원심판단에는 업
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불가벌적 사후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례 해설
퇴사자가 타인 사무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퇴사 직원과 공모/가담한 
제3자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시함



149

1. 2015. 1. 28 개정 전 법률 하에서 선고된 판례의 경향
영업비밀로 보호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의 의미에 관하여, 법원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
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
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여 왔다(= 
접근 제한 + 객관적 인식가능성).

2. 2015. 1. 28 개정법의 취지
개정 전 법률은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였는바, 그 결과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 가운데에는 기술개
발에만 치중하고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나머지 ‘비밀 
관리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국회에서는 2015. 
1. 28.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가운데 하나인 비

14. 개정법 하에서 ‘합리적인 노력’의 의미를 제시한 사례

    판례 67 

 기초 사항

       

사 건 명 영업비밀누설등
사건번호 2016노1670판결(의정부지법2016.9.27선고)
결    과 항소인용
원    고 검사
피    고 종업원
권    리
법 조 문

 사건 정리
(1)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개정되어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
으로 변경되었는바, 피해자 회사가 개정 법 하에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

 원고 주장
(1) 원고는 2015.1.28. 개정의 취지상 피해자 회사는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종업원은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고객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영업
비밀 누설이 아니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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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유지에 필요한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여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
적 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합리적인 노력’의 의미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
식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접근 제한 + 객관적 인식가능성)를, 해당 정
보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 관리, 인적, 법적 관리, 조직적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각 조치가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는 영업비밀 보유 기업의 규모, 해당 
정보의 성질과 가치, 해당 정보에 일상적인 접근을 허용하여야 할 영업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의 정도, 과거에 영업비밀
을 침해당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4. 이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이 퇴사한 직후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고객정보에 대한 피고인의 접근을 차단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예상하고 퇴사 직전 이 사건 고객정보를 다운로드받아두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는 영업비밀의 유출을 막을 수 없었는바, 피해자 회사는 고객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 해설
개정법에 명시된 ‘합리적인 노력’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판시임.



151

15.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대한 업무상 배임 성립 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례 68 

 기초 사항

       

사 건 명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사건번호 2014도12066(대법원 2015.2.12. 선고)
결    과 상고 기각
원    고 사용자
피    고 종업원
권    리
법 조 문 발명진흥법 제2조

 사건 정리
(1) 피고인 A는 2005.8.10.경부터 2009.10.24.경가지 피해자 B회사의 상무이사 겸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C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품 판매 업무를 총괄하였음.
(2) 피고인 A는 2009.11.2.경부터 2012.12경까지 피해자 회사와 동종 경쟁업체인 
D회사의 제품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C 운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품 판매 업
무를 총괄하였음.
(3) 피고인 A는 2009.10.24.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인 C 운용 소프트웨어 및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료인 C등 관련 자료를 
USB를 통해 외부로 반출하였고, D회사의 감시 장비 운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제작
하는데 사용하였음.

 원고 주장
(1)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기술연구소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와의 고용계약에 따
른 부수적 의무 또는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핵심기술 등 각종 영업
에 관련한 자료에 대한 보안을 관리하고, 이러한 영업비밀과 영업상 주요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외부로 유출하였으므로, 
피고인 A는 D회사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위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료를 취득, 사용하게 하여 그에 투입된 액수 미상
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2) 피고인 A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
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사용한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 비밀 누설 등) 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3) 원고는, 피고인 D회사는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 D회사의 업무에 관
하여 피해자 회 사의 영업 비밀을 사용한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
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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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시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직무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심 판시 제안 설명서와 사용자 운용 매뉴얼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고, 피고인에게 그 사용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 내지 부
정사용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피고 주장

(1) 피고는 영업비밀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제안 설명서와 사용자 운용 매뉴얼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판례 해설
영업 비밀에 속하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고, 자료 취득이나 개
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경우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인정
될 수 있음을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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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관련 법리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68조 제1항 제2
호는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
한 자가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를 등록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
라서 디자인을 창작한 자가 아니라도 그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
계한 자가 직접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한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다.

나. 기타

1. 종업원이 잘못 기재된 경우 직무발명의 무효사유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례 69 

 기초 사항

       

사 건 명 등록무효(디)
사건번호 2015후1669판결(대법원 2018.7.20 선고)
결    과 상고 기각
원    고 사용자
피    고 종업원
권    리
법 조 문 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사건 정리
(1)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니라 허위 창작자의 이름이 기재된 경
우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주장
(1) 원고는 종업원의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있더라도, 승계한 자가 출원한 경우 무
효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피고는 진정한 창작자가 아닌 허위 창작자의 이름이 기재된 것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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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 창작자의 이름이 기재된 경우
대상물품을 의자용 등받이로 하는 이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
리의 승계인에 의하여 출원된 이상 그 출원서에 창작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
다는 사정만으로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례 해설
종업원의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있더라도, 사용자의 권리는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155

0.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공동정범에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적·명시
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암묵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공모와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
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1. 영업 비밀을 누설한 피고인(종업원)들에 대해 업무상배임 및 범의를 인정할 수 있
는지 여부

2. 퇴사한 종업원이 경쟁회사에 취업하여 사용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한 경우, 업무상 배임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례 70 

 기초 사항

       

사 건 명 업무상배임및영업비밀누설등
사건번호 2016도10389판결(대법원2017.1.25선고)
결    과 상고 기각
원    고 검사
피    고 종업원
권    리

법 조 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 / 

형법 제13조

 사건 정리
(1) 피고인들은 사용자의 종업원이었지만, 퇴사 후 경쟁회사를 설립함. 사용자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을 다수의 피고인들이 열람한 경우, 공모관계 및 범의를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주장
(1) 원고는 보안 서약서를 작성한 종업원은 사용자 회사에 대해 영업비밀 누설하여 
업무상 배임 및 배임의 범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1) 피고는 영업 비밀을 누설하였을지라도, 공모 및 배임의 범의는 인정될 수 없
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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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2, 피고인 3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후 2012. 6. 8.까지 이 사건 자료를 
여러 차례 열람하였고, 피고인 2가 공소 외 6 주식회사(피고인 1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
사한 후 설립한 회사이다)에서 사용한 컴퓨터에서도 이 사건 자료 중 일부가 열람되었
다.
(2) 피고인 1은 공소 외 7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제품과 유사한 지능형 재활용 
용기 수거기를 피해자 회사의 제품보다 저렴하게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2
와 지능형 재활용 용기 수거기의 제작을 검토하였고, 그 제작을 위해 피고인 3을 고용
하였다.
(3) 공소 외 6 주식회사에서 2012. 5. 3.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한 중소기업 건강진
단 신청서(정책자금 신청기업 필수서류)에는 피고인 1이 2011. 9. ‘지능형 재활용 수거
기’의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피고인 2, 피고인 3이 피해자 회사에 재직할 당시 영업비밀 보안 유지 문구가 포함
된 ‘업무 비밀 보안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위 서약서에는 
‘업무 및 영업비밀의 종류’로 ‘페트병, 캔 자동 처리기 및 폐플라스틱 유화기 관련 자료 
일체’가 명시되어 있고,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이었던 피고인 1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 간의 공모관계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판례 해설
업무 비밀 보안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비밀을 누설한 종업원
들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범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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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붙임

붙임 1. 국내 직무발명 관련 판례 현황

붙임 2. 저번분기 대비 판결 선고 수의 변화

붙임 3. 국내 직무발명 판례선고 현황

붙임 4. 분쟁이 제기된 1심 법원

붙임 5. 직무발명 보상금 금액 현황

붙임 6. 직무발명 관련 인정되는 보상금액의 분포

붙임 7. 전체 쟁점에서, 종업원 의무 해태 관련 쟁점, 

사용자 의무 해태 관련 쟁점, 보상금 관련 

쟁점의 비율

붙임 8. 영업비밀의 국외유출 사건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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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2018

건수 16 23 22 20 15

종류 민사 형사 행정 심결취소

건수 41 10 6 1

종류 보상금 배임 손해배상 세금 침해금지 명의변경 기타

건수 20 13 12 7 3 3 9

붙임 1. 국내 직무발명 관련 판례 현황

가. 연도별 판결 선고 현황(기존 데이터 포함)

나. 소송 종류

다. 사건 내용1)

1) 예를 들면, 하나의 판례에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중복하여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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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선고일 사건번호 사건명 Page

특허법원 20170811 2016나1615 직무발명보상금 3

서울고법 20151127 2014나12203 손해배상(지) 7

대법원 20150723 2013다77591 특허권공유확인등 9

대법원 20170125 2014다220347 직무발명보상금 52

대법원 20160623 2014도1187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 119

대법원 20170413 2016마163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 135

대법원 20170926 2014다27425 손해배상및업무상배임 137

대법원 20150115 2012다4763 영업방해금지 27

대구고법 20150820 2015나473 손해배상 112

대법원 20170125 2016도1038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 133

서울중앙지법 20181026 2017가합500551 직무발명보상금청구 11

서울중앙지법 20150206 2013가합92632 직무발명보상금 21

서울중앙지법 20150529 2014카합81041 디자인권침해금지가처분 22

붙임 2. 저번분기 대비 판결 선고 수의 변화

붙임 3. 국내 직무발명 판례선고 현황

1. 민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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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50924 2014가합565830 직무발명보상금 31

서울고법 20151001 2014나2051082 직무발명보상금 62

서울중앙지법 20150904 2014가합519929 직무발명보상금 64

서울동부지법 20151014 2014가합105859 직무발명보상금 72

수원지법 20150922 2015가소321728 구상금 85

울산지법 20150313 2014가단1361 직무발명보상금 48

서울고법 20150611 2014나2041931 직무발명보상금 87

서울중앙지법 20150206 2013가합92632 직무발명보상금 93

대법원 20150115 2012다4763 영업방해금지 27

서울고법 20151014 2014나56708 특허출원인명의변경 33

서울중앙지법 20150106 2014노4036 발명진흥법위반 115

대법원 20150212 2014도1206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 151

서울중앙지법 20141002 2013가합517131 직무발명보상금 13

서울중앙지법 20140918 2013가합535238 직무발명보상금 15

창원지법 20141219 2013고단1965 업무상배임 19

서울중앙지법 20141127 2013가합535177 직무발명보상금 66

수원지법 20141028 2013가합12788 직무발명보상금 54

서울고법 20140320 2013나34640 직무발명보상금 74

서울고법 20140717 2013나2016228 직무발명보상금 76

대법원 20141127 2011다43051 직무발명보상금 89

수원지법 20140826 2013가합9003 기타(금전) 70

서울고법 20140424 2012나53644 직무발명보상금 91

의정부지법 20140925 2012가합70651 직무발명보상금 83

서울남부지법 20140613 2013가합7678 특허권이전등록 30

대전고법 20141031 2014노114 사기 117

서울중앙지법 20140919 2013고정2124 발명진흥법위반 110

대전지법 20140612 2011가합8564 손해배상 37

대법원 20141113

2011다77313 및 

2011다77320 병

합

출원인명의변경등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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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선고일 사건번호 사건명 Page

대법원 20180712 2015도464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등 125

서울중앙지법 20170215 2016노3163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141

서울중앙지법 20160811 2013고단7560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129

서울남부지법 20150109
2014노1071,

2014노1623
업무상배임및프로그램보호법위반 143

대법원 20170818 2015도1877 업무상배임및프로그램보호법위반 127

대법원 20170629 2017도3808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147

대법원 20160707 2015도17628 업무상배임 131

의정부지법 20160927 2016노167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 149

서울서부지법 20150210 2014고합219 특정경제범외가중처벌등 139

서울동부지법 20140828 2014노71 업무상배임 17

관할법원 선고일 사건번호 사건명 Page

대법원 20150423 2014두15559 소득세등징수처분취소 97

의정부지법 20140916 2012구합407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95

대전고법 20141120 2014누29 소득세등징수처분취소 105

대전고법 20141120 2014누36 소득세등징수처분취소 101

대전고법 20141120 2014누43 소득세등징수처분취소 99

대전고법 20140115 2012구합3257 소득세등징수처분취소 103

관할법원 선고일 사건번호 사건명 Page

대법원 20180720 2015후1669 등록무효(디) 153

2. 형사 소송

3. 행정 소송

3. 심결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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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선고일 사건번호 청구금액(원) 인용금액(원)
독점권4)

기여도

실시

료율

발명

자공

헌도

발명

자기

여도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81026

2017가합

500551
30,000,000,100 1,819,860,000 25 3.5 20 30

대법원 20170125
2014다

220347
110,000,000 21,851,179 0.2 2 20 100

서울고등

법원
20151127

2014나

12203
500,000,000 43,293,849 1/3 5 30 60

서울동부

지방법원
20151014

2014가합

105859
60,000,000,000 0 0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50904

2014가합

519929
100,010,000 0 0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50206

2013가합

92632
6,855,100,000 32,418,240 2.5 2 25 80

수원지방

법원
20141028

2013가합

12788
579,832,338 21,350,590 20 1 50 90

서울고등 20141002 2013가합 633,364,191 63,594,824 10 1 15 20

붙임 4. 분쟁이 제기된 1심 법원 

붙임 5. 직무발명 보상금액 현황2)

1) 실시보상금3) 관련 판례

2) 복수 특허발명이 있는 경우, 대표 특허발명에 대한 수치만을 기재함.
3) 실시보상금은 사용자등이 출원중인 발명 또는 특허발명을 실시하여 이익을 얻었을 경우 지급하는 보

상금. 예를 들면, 사용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이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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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17131

수원지방

법원
20140826

2013가합

9003
140,553,600 7,906,140 30 3 50

서울고등

법원
20140717

2013나

2016228
110,000,000 21,851,179 0.2 2 20

서울고등

법원
20140424

2012나

53644
6,000,000,000 385,691,764 3 1 10

수원지방

법원
20140320

2013나

34640
1,500,000,000 142,798,600 3 0.5 10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30718

2012가합

501788
110,000,000 10,925,589 0.1 2 20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30502

2011가합

58614
1,500,000,000 142,798,600 20 1.5 10

서울고등

법원
20130110

2011나

100994
100,000,100 35,514,768 50 2 40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20928

2011가합

37396
1,000,000,000 157,982,304 0.6 15 100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20605

2011가합

18821
6,000,000,000 214,109,800 20 1.5 10

관할법원 선고일 사건번호 청구금액(원) 인용금액(원)
독점권

기여도

실시

료율

발명

자공

헌도

발명

자기

여도

서울고등

법원
20151001

2014나

2051082
600,000,000 199,500,000 5 60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50924

2014가합

565830
300,000,000 18,668,000 20 66.6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41127

2013가합

535177
600,000,000 166,250,000 5 50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21123

2010가합

41527
18,500,592,202 6,036,686,772 10 100

2) 처분보상금5) 관련

4) 독점권기여도, 실시료 율, 발명자공헌도, 발명자기여도의 단위는 %임.
5) 처분보상금은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타인에

게 양도하거나 실시 허여했을 경우 받는 보상금. 예를들면, 양도대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이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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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직무발명 관련 인정되는 보상금액의 분포

붙임 7. 전체 쟁점6)에서, 종업원 의무 해태 관련 쟁점, 

사용자 의무 해태 관련 쟁점7), 보상금 관련 쟁점의 비율

붙임 8. 영업비밀의 국외유출 사건
[판례 55] 대법원 2018.07.12선고 2015도464판결 

1. 관련 법리

(1)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6) 하나의 판례에서 복수의 쟁점을 포함하는 경우 다수인 점을 고려함.
7) 보상금 쟁점을 사용자 의무 해태 관련 쟁점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표시함.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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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2호 -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

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

하게 하는 행위

(2)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1항 - 고의 또는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3) 산업기술보호법 제38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

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2. 피고인(종업원)이 산업기술을 인식하고 외국의 제3자에게 송부한 경우, 피고인의 처벌 여부

(1)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제1항 위반 여부

1) 산업기술을 외국의 제3자에게 송부한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 - 소극

① 판단 기준 

산업기술을 외국의 제3자에게 송부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과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직업/경력/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산업기술 보유기업과 산업기술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외국에 

보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 소결

따라서 검사가 피고인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에 대해 증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바, 산

업기술을 외국의 제3자에게 송부한 사실만으로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

지 않는다.

(2) 업무상배임죄에 해당 여부

① 판단 기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에 해당해야 하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양

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

으로 함.

② 소결

따라서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이거나 단순히 타인에 대해 채무를 부담함에 불과

한 경우라면 본인의 사무로 인정될 뿐이어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

하지 않아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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